
2006 불편신고 종합분석서

2007. 2



1. 개  요 / 1
가. 발간목 ···························································1

나. 불편신고센터 운 ·································1

다. 불편신고센터 운 에 한 주요개정 내용··· 3

2.  관광불편신고 현황 및 분석 / 5
가. 연도별 신고 수 황 ···································5

나. 2006년도 황 ·················································6

다. 주요 유형별 문제   개선방안 ·············19

3.  총평 및 제언 / 51

4.  부  록 / 53
가. 2006년 주요 신고사례 ·································53

나. 련참고규정 ·········································93

다. 불편신고센터 설치 황 ·····················130

라. 지자체 자체 신고 수 황 ·····················131

목차



1. 개  요

 

- 1 -

 1 개 요

가. 발간목적

      ○ 불편신고 사항을 종합 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외 객을 한 수용태세의  

문제 을 제시하여 부문의 정책입안, 연구개발  서비스 개선을 한 기

자료 제공

      ○ 불편신고 사항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 에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련 업계의 자율 인 불편해소방안 강구  서비스 개선 유도를 통한 쾌 한 

환경 조성 

      ○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객 수용태세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외래 

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외래 

객 천만 명 유치 목표에 기여

나.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1) 불편신고센터 주요 연

      ○ 1977.  6.    불편신고센터 설치( 사업 개선 담반 내)

      ○ 1978.  4.    공사에서 동 센터 담(단, 서울지역 상)

      ○ 1986.  3.    불편신고센터 운 요령 제정

      ○ 1987.  7.    불편신고센터를 국 13개 시․도 과  7개 시․군으로

확  설치, 운

      ○ 1995. 10.    한국일반여행업 회 불편신고처리 원회 발족

      ○ 2006.  4.    불편신고센터 운 에 한 규정 개정(문화 부훈령 제161호)

      ○ 2006.  4    한국일반여행업 회 여행불편처리센터 설립

         * 재 공사를 포함 국 23개 시․도․군에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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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불편신고센터 운 황 (2007년  재)

     ○ 운 개시

         - 1978년 4월 공사에서 불편신고센터 담(서울지역 상)

      ○ 운 방법

         - 월～ 요일까지(09:00～18:00) 어, 일어담당 2인

         - 업무종료 후, 공휴일  주말 : 자동응답기 음성녹음 수

      ○ 지원언어 : 국어, 어, 일어

      ○ 신고 수방법

         - 엽서, 서신, 방문 면담, 화, 팩스,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 

         -          화 : (02)735-0101 3회선

         - 팩         스 : (02)777-0102

         - 이메일(E-mail) : tourcom@mail.knto.or.kr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www.knto.or.kr

                                 www.etourkorea.com

      ○ 처리방법 : 사안에 따라 해당기  이송  공사 직 처리

         - 처리결과 회신 : 해당기   공사에서 신고인에게 개별 통보

         - 사후 리 : 수 처리된 신고 황  사례에 한 월별 통계자료 작성  연    

                      간 분석서 발간, 계기   업계의 불편사항 사  방         

                      제도 개선 도모

      ○ 이용실  : 646건(2006년)

         - 신고인 미상 는 련 기 에 이미 신청한 동일 신고사항 등 수 불가 사안, 

단순 문의 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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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상담

접수불가

내국인은 3시간 이내,
외국인은 원문번역 후

8시간 이내

내용검토

직접처리

기관이송

종료처리결과에 따른 회신여부 관리

접수 분류 및 통계관리, 종합분석

사과 및 보상
시정, 경고, 과징금

불문 등

1차 답변

처리불가

답변완료

<그림 1> 관광불편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다.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개정 내용(2006.4.27자 개정 제161호)

 (1) 신고센터(제3조)

      ○ 서울특별시장․ 역시장․시도지사  한국 공사사장은 신고센터를, 한국일반  

         여행업 회장은 여행업과 련한 신고센터를 설치․운 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센터를 설치․운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별 회에 신고센터의 설치․운 을 요청할 수 있다.

 (2) 처리기 (제7조)

      ○ 문화 부

            - 할 사업체에 련된 행정조치, 정책  건의사항 등

      ○ 한국 공사

            - 감사서한  안내사항

            - 화․면담 신고 사항  신고인이 출국이 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

      ○ 특별시․ 역시․도 등 행정기   시․군․구 등 행정기  

             - 할 사업체에 련된 불편사항 처리, 행정조치, 정책  건의사항 등



2006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 4 -

      ○ 한국일반여행업 회 여행업과 련된 불편사항

             - 문화 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과 련된 

               불편사항을 한국일반여행업 회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타 기 이나 단체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송 받아 처리하는 기 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기 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원회 설치(제8조)

      ○ 한국 회 앙회․한국일반여행업 회  지역별 회는 신고된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하여 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계자 등으로 구성된 

         불편신고처리 원회를 설치․운 할 수 있다.

             - 한국일반여행업 회장은 법조계․업계․시민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여행불편처리 원회를 둔다.

 (4) 보고 등(제12조)

      ○ 처리기 의 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 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매년 불편신고종합분석서 결과

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 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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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광불편신고 현황 및 분석

가.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1997~2006년도)

 ○ 불편신고는 2001년까지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월드컵을 개최한 2002년을 후

로 큰폭의 감소를 보 다. 2004년부터는 주 5일제 실시로 산업의 양 인 성장과 더불

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06년은 646건으로 년 비 15.2% 감소로 하향선을 보 다.

                                                                    

연  도 수건수 연  도 수건수

1997 481 2002 570

1998 564 2003 519

1999 624 2004 640

2000 755 2005 762

2001 877 2006 646

<표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단  : 건) 

접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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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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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6년도 황

 (1) 총

2006년도에 수된 불편 신고는 총 646건(2005년 762건, -15.2%)으로, 감사내용 등의 

불편외 신고를 제외한 순수 불편신고는 627건(2005년 73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여행

사가 2005년도 221건에서 170건으로 23.0%의 감소를 보인 반면 종사원 62건, 택시 

49건 으로 년 비 각각 129%, 13.9%의 증가를 보 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 온라인 게시 의 실명인증 차 도입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년 비 17.7%의 감소를 보 다. 한 한국일반여행업 회의 여행업 련 신고처리가 

국내․국외여행업 반으로 확 되는 등 수창구의 다각화에 따라 공사를 통한 여행업

련 신고가 감소되었다.

불편유형별로는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해지  환불 등의 여행사 련이 170건(27.1%)

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생 리 상태 불량 등 숙박 련이 67건(10.7%), 종사

원의 불친  사항이 62건(9.9%), 제품  맞춤 불량 등 쇼핑 련이 50건(8.0%), 택시 49

건(7.8%), 그 외 공항  항공 27건(4.3%), 음식  24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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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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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2

67

140

17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유객알선

안내표지판

분실/도난

버스

음식점

공항/항공

택시

쇼핑

관광종사원

숙박

기타

여행사

<그림 3> 2006 관광불편신고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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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여행사

(27.1)

계약조건 불이행(28.2) 사기성 피해(4.1)

계약해지  환불(21.2) 부당요  징수(3.5)

옵션상품 등 쇼핑 련(12.4) 기타(21.8)

안내서비스 불량(8.8)

숙박

(10.7)

시설  생 리 상태 불량(28.4) 과다, 부당 요  징수(9.0)

서비스 불량(23.9) 계약조건 불이행  허 고(3.0)

약 취소  약 (10.4) 도난  분실/기타(25.4)

종사원

(9.9)

응 태도 불량  불친 (48.4) 무성의한 태도(19.4)

미숙한 안내서비스(30.6) 기타(1.6)

쇼핑

(8.0)

제품  맞춤 불량(36.0) 계약 불이행(6.0)

탁송지연(12.0) 기타(40.0)

환불  제품 교환 요청(6.0)

택시

(7.8)

부당요 징수  미터기 사용거부(30.7) 운 사 불친 (10.2)

난폭운   우회운 (16.3) 운 사 호객행 (6.1)

승차거부  도 하차 강요(12.2) 기타(24.5)

공항  항공

(4.3)

항공사 서비스 리 미흡(70.4) 출입국 리소․세 직원 불친 (11.1)

공항시설 이용 련(11.1) 기타(7.4)

음식

(3.8)

서비스 불량(50.0) 음식품질  생 리 상태 불량(8.3)

비싼 음식요 (20.8) 기타(4.2)

부당요  청구(16.7)

<표 2> 주요 불편유형별 내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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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형별 신고 수 황

유    형
2005년 2006년 년 비

구성비 증감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여행사 221 29.9 170 27.1 -2.8

숙박 68 9.2 67 10.7 1.5

쇼핑 55 7.4 50 8.0 0.6

택시 43 5.8 49 7.8 2.0

공항  항공 34 4.6 27 4.3 -0.3

종사원 27 3.7 62 9.9 6.2

음식 26 3.5 24 3.8 0.3

버스 14 1.9 17 2.7 0.8

안내표지 9 1.2 4 0.6 -0.6

분실  도난 13 1.8 15 2.7 0.9

유객알선 6 0.8 2 0.3 -0.5

기    타 223 30.2 140 22.3 -7.9

계 739 100.0 627 100.0

<표 3>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_불편사항                                    (단  : 건, %)

   

                                                        

유    형
2005년 2006년 년 비

증감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감사내용 23 100.0 19 100.0 -17.4

계 23 100.0 19 100.0

<표 4>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_불편 외 사항 



2. 관광불편신고 현황 및 분석

 

- 9 -

140

2
15

4
1724

62

27
4950

67

170

0

50

100

150

200

여행사 숙박 쇼핑 택시 공항/항공 관광종사원 음식점 버스 안내표지판 분실/도난 유객알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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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형별 접수 현황_불편사항

  여 행 사    

여행사 련 불편신고는 2002년 감소이후 증가 추세를 보 으며 2006년에는 수창구의 

다각화로 공사를 통한 수는 170건으로 감소를 보 다. 총 170건의 여행사 련 불편신

고  내국인 신고는 161건, 외국인 신고는 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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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여행사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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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박   

2006년도에 집계된 숙박 련 불편신고는 총 67건으로 2000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67건의 숙박 련 불편신고  내국인 37건, 외국인 30건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

44 42 38 42 37

62
45

40 26 30

0

50

100

200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외국인

내국인

106

6768
78

87

<그림 6> 숙박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종사원   

   2006년도에 집계된 종사원 련 불편신고는 년 비 129%증가한 62건으로 나타났

다. 이  내국인 신고는 41건으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 으며, 외국인 신고는 21건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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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관광종사원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2. 관광불편신고 현황 및 분석

 

- 11 -

  쇼  핑   

   2006년도에 집계된 쇼핑 련 불편신고는 총 50건으로 이  내국인 11건, 외국인 39건으

로 외국인 신고가 가장 많은 단일 유형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31건이 일본으로 다

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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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쇼핑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택  시   

   2006년도에 집계된 택시 련 불편신고는 총 49건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내국인 12건, 외국인 3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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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택시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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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항공   

   2006년도에 집계된 공항  항공 련 불편신고는 총 27건으로 년 비 감소를 보

다. 총 27건의 신고  내국인 신고는 17건, 외국인 신고는 10건으로 외국인 신고  

일본이 6건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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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항 및 항공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음 식    

   2006년도에 집계된 음식  련 불편신고는 총 24건으로 내국인 신고는 15건, 외국인 신

고는 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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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음식점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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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그 외 버스 17건, 분실  도난 15건, 안내표지 4건, 유객알선 2건, 기타사항이 140건으

로 집계되었다. 

 (3) 신고 방법별 황

2006년도에 수된 총 646건(불편신고 627건, 불편 외 신고 19건)의 신고사항  인터넷

을 이용한 수건수가 440건( 유율 68.1%)으로 여 히 가장 많이 이용한 신고수단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엽서, 화, 팩스  서신,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5년 2006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인터넷 552 72.4 440 68.1

엽서 98 12.9 93 14.4

화 56 7.3 57 8.8

팩스  서신 49 6.5 46 7.1

방문 7 0.9 10 1.5

총    계 762 100.0 646 100.0

<표 5> 신고 방법별 구성비                                              (단 : 건, %) 

엽서
14.4%

전화
8.8%

팩스 및 서신
7.1%

방문
1.5%

인터넷
68.1%

<그림 12> 신고 방법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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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신고는 440건(68.1%)으로 년도 72.4%에 비해 

4.3%의 감소를 보 다. 특히 내국인 이용이 2005년 411건에서 2006년 338건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 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 인터넷 게시 의 실명인증 차 도입이 주

요원인으로 보인다. 외국인 국 별로는 일본 60건, 홍콩 9건, 만 7건, 호주 6건, 미국, 

싱가폴 각 4건, 기타 12건이다.

  - 신고 편의를 해 공사에서 안내소를 비롯한 사업체와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

하고 있는 불편신고 수취인 후납엽서를 이용한 수건수는 93건(14.4%)(2005년 98건, 

12.9%)으로 나타났다. 국 별로는 내국인 30건, 일본 35건, 미국 11건, 홍콩 5건, 국 3건, 기

타 9건으로 집계되었다.

  - 화에 의한 신고 수는 총 57건(8.8%)(2005년 56건, 7.3%)으로, 이는 신고내용의 정확

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해 상담 외 신고는 신고인이 직  내용을 기술하여 서면으

로 수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국 별로는 내국인 30건, 미국 11건, 일본 7건, 홍콩 4

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 팩스  서신에 의한 신고는 총 46건(7.1%)(2005년 49건, 6.5%)으로 국 별로는 내국인 18

건, 일본 14건, 홍콩 5건, 만과 국 각 2건, 기타 5건으로 집계되었다. 

  - 방문 면담에 의한 신고는 총 10건(1.5%)(2005년 7건, 0.9%)으로 국 별로는 내국인 4건, 

미국 3건, 일본 1건, 국과 그리스 각 1건으로 집계되었다.

 (4) 내외국인별 불편신고 황

2006년에 수된 불편 외 신고를 제외한 순수 불편신고 627건  내국인은 419건으로 

년(480건) 비 -12.7%, 외국인은 208건으로 년(259건) 비 -19.7%로 감소를 보 다.

내국인은 여행사 련 신고가 161건( 년도 195건)으로 내국인 유율  38.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종사원, 숙박, 공항  항공, 음식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요 불편 신고의 유형으로는 쇼핑 련이 39건( 년도 51건), 택시 37건( 년도 

38건)으로 각각 18.8%, 17.8%의 유율을 나타냈으며 숙박, 종사원, 분실  도난 순

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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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내국인 건 수 구성비 순 외국인 건 수 구성비

1 여행사 161 38.4 1 쇼핑 39 18.8

2 종사원 41 9.8 2 택시 37 17.8

3 숙박 37 8.8 3 숙박 30 14.4

4 공항  항공 17 4.1 4 종사원 21 10.1

5 음식 15 3.6 5 분실  도난 12 5.8

6 택시 12 2.9 6 공항  항공 10 4.8

7 쇼핑 11 2.6 7 음식 9 4.3

8 버스 10 2.4 8 여행사 9 4.3

9 분실  도난 3 0.7 9 버스 7 3.4

10 안내표지 3 0.7 10 유객알선 2 0.9

11 유객알선 0 0.0 11 안내표지 1 0.5

기타 109 26.0 기타 31 14.9

계 419 100.0 계 208 100.0

<표 6> 내․외국인별 불편신고 현황                                         (단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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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내․외국인별 불편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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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고인 국 별 황

2006년도에 수된 총 646건의 신고  내국인 신고는 420건으로 유율 65.0%를( 년도 483건, 

63.4%) 보 으며, 외국인 신고는 226건으로 유율 35.0%를( 년도 279건, 36.6%)기록하 다.

외국인 국 별 분포를 보면 일본 117건으로 총 수의 18.1%( 년도 147건, 19.3%) 유율을 

보 으며, 화권〈 국, 만, 홍콩〉이 40건으로 6.2%( 년도 48건, 6.3%) 미주권이 33건

으로 5.1%( 년도 51건, 6.7%), 아시아․오세아니아권이 22건으로 3.4%( 년도 21건, 2.7%), 

유럽이 13건으로 2.0%( 년도 12건, 1.6%), 아 리카 1건으로 0.2%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18.1%

아프리카
0.2%

유럽
2.0%

아시아
오세아니아

3.4%

중화권
6.2%

미주
5.1%

한국
65.0%

<그림 14> 신고인 국적별 구성비

 (6) 월별 수 황

2006년 총 수건수 646건의 월 평균인 54건 보다 높게 나타난 달은 3월, 4월, 5월, 6월, 8월이

다. 7~8월 수가 체 신고 수의 20.4%로 년도 31.9%에 비해 폭 어들었는데, 이는 6월 

여행불편처리센터의 개소로 인해 여행 성수기의 높은 신고 수 상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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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월별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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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처리방법별 황

불편신고 사항의 처리는 사안별로 할 행정기 이나 감독 기 (혹은 단체)에 이송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 자체 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직  처리

하고 있다. 2006년도 총 646건의 수내용  처리방법별로는 련기  이송이 400건으

로 유율 61.9%(2005년 537건, 70.5%), 공사 직 처리가 214건으로 33.1%(2005년 225건, 

29.5%)로 집계되었다. 그 외 택시번호 미상, 신고 상 부정확 등으로 인한 처리불가가 

13건으로 2.0%, 감사내용 19건으로 3.0%로 집계되었다.

구     분
2006년

기 이송 직 처리 처리불가 감사내용 계

처리방법
400

(61.9)

214

(33.1)

13

(2.0)

19

(3.0)

646

(100.0)

<표 7> 처리방법별 현황                                                   (단  : 건, %)

불편 사항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각 시․군의 불편신고센터  감독기 에서 

처리 범 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사에서는 각 불편사항에 한 원인 분석

을 통해 처리기 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 조치결과별 황

2006년 총 수건수 646건  감독기 을 통한 구체 인 행정조치로 종결된 신고 건수

는 경고 20건, 시정 6건, 과징  5건, 업정지 1건, 등록취소 1건순으로 나타났다. 

처리 황

시정 불문 경고 과징 업정지 등록취소
기타

감
사
내
용

처
리
불
가

처
리

신
고
취
소

주
의

구

방
문

검

개
선
완
료

교
육
사
과
합
의
그
외

유형 건 유형 건 유형 건 유형 건 유형 건 유형 건

종사원
2 택시 1 여행사

국외
10

택시 5
여행사
국외 1

여행사
국외 1 19 13 10 8 32 16 52 63 54 40 304

여행사
국외 2

기타
(콜밴) 1

택시 9

기타 2 세
버스

1

6 2 20 5 1 1 19 13 10 8 32 16 52 63 54 40 304

<표 8> 조치결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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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생지역별 황

2006년 총 수건수 646건을 발생지역별, 내․외국인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 인천, 경기, 강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강원지역은 내국인 신

고가 압도 으로 많은 반면, 서울․부산․인천지역은 상 으로 외국인 신고도 많이 나

타났다.

지역 내국인 외국인 총 체구성비 지역 내국인 외국인 총 체구성비

서울 181 160 341 52.8 강원 30 2 32 5.0

부산 18 15 33 5.1 충남 8 1 9 1.4

인천 19 27 46 7.1 충북 10 - 10 1.5

1 - 1 0.2 남 12 - 12 1.9

주 1 - 1 0.2 북 23 - 23 3.6

구 4 - 4 0.6 경남 14 2 16 2.5

울산 2 1 3 0.5 경북 21 5 26 4.0

경기 26 8 34 5.3 제주 50 5 55 8.5

<표 9> 발생지역별 현황                                                (단  : 건, %)

☞여행사 련은 여행사의 소재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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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사
다. 주요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연도별 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여행사 련사항 117 149 189 221 170

체 불편신고 수건수 552 506 633 739 627

구 성 비 21.2 29.4 29.9 29.9 27.1

구성비 증감 -4.3 +8.2 +0.5 0.0 -2.8

<표 10> 여행사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단  : 건, %)

  (나) 신고 요약

 

2006년 순수 불편신고 627건  여행사 련 신고는 170건으로, 27.1%의 유율을 보

다. 국 별로는 내국인 161건, 외국인 9건으로 만 3건, 말 이시아와 홍콩이 각 2건, 일

본 1건, 국 1건으로 집계되었다.

여행사 련 신고유형은 복합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행일정, 숙박, 식사 조건의 무단 

변경  취소 등 계약조건 불이행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환불이 21.2%, 옵션상품 등 쇼핑 련이 12.4%, 안내서비스 불량이 8.8%, 사기성 피해가 

4.1%, 부당요  징수 3.5%, 분실․도난 등 기타 21.8%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목 지별로 구분하면 국내여행1) 련이 31건으로 18.2%, 해외여행 련이 139건으로 

81.8%로 집계되었다. 해외여행 139건을 세부 목 지별로 보면 여행 출발  51건과 여행

종료 후 1건을 제외하고 국여행 련 상품이 18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은 단일 여행 국

가로 나타났다. 그 외 태국 15건, 필리핀 14건, 유럽 8건, 베트남․캄보디아 7건, ․사이

 5건, 호주․뉴질랜드 5건, 일본 3건, 기타 12건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의 여행사 련 신고 총 9건  인바운드 련이 7건으로 말 이시아, 만, 홍콩 등 화

권에서 수되었다. 한 인솔 가이드 모두 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Inbound, Intrabound 포함



2006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 22 -

한편 여행업 련 피해신고는 한국일반여행업 회의 여행불편처리센터와 한국소비자보호

원을 통해서도 수 되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 회의 자체 수처리 144건(공사 이송 72

건 제외)과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수된 해외여행 련 피해구제가 총 343건

(2004년 337건)2)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지난해 세 곳에 수된 여행업 련 불편사항은 600

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신고내용 분류

구     분
2005년 2006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계약조건 불이행 51 23.1 48 28.2

계약해지  환불 51 23.1 36 21.2

옵션상품 등 쇼핑 련 29 13.1 21 12.4

안내서비스 불량 33 14.9 15 8.8

사기성 피해 6 2.7 7 4.1

부당요  징수 6 2.7 6 3.5

기    타 45 20.4 37 21.8

총    계 221 100.0 170 100.0

<표 11> 여행사관련 불편 유형                                          (단 : 건, %) 

기타
21.8%

부당요금
징수
3.5%

사기성 피해
4.1%

안내서비스 불량
8.8% 옵션상품 등

 쇼핑관련
12.4%

계약조건
불이행
28.2%

계약해지
및 환불
21.2%

<그림 16> 여행사관련 불편 유형 

2)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06.7.20) ‘해외여행, 계약취소시 피해보상 제데로 못 받아’

총 343건(2004년 337건)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취소’ 관련 건이 172건(50.1%),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80건(23.3%), 

‘상해·질병’ 23건(6.7%), ‘항공권 미확보’ 14건(4.1%), ‘여권․비자’ 14건(4.1%), ‘부당요금’ 12건(3.5%), ‘가이드 불성실’ 7

건(2.0%), ‘팁․옵션 강요’ 4건(1.2%), 기타 17건(5.0%)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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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행업 등록 업종별 분류

구      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계

계약조건 불이행 20 23 5 48

계약해지  환불 8 25 3 36

옵션상품 등 쇼핑 련 15 4 2 21

안내서비스 불량 12 2 1 15

사기성 피해 1 6 0 7

부당요  징수 2 3 1 6

기     타 11 23 3 37

계 69 86 15 170

<표 12> 여행업 등록 업종별 불편유형                                      (단 : 건)

  (마) 주요 문제

   -공 통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고함으로 외견상 

가로 여행자 유인3)

∙ 여행계약서․약 ․여행일정표의 서면 교부 락이 빈번하게 나타나며4), 출발 당일 혹

은 여행지 도착이후 교부

   ❶ 계약조건 불이행

∙ 성수기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일정의 변경  지연

∙ 여행일정․숙소․식사 등 여행 계약조건의 무단 변경 는 취소

   ❷ 계약해지 및 환불

∙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사 설명 락5)

3) 관련자료-공정거래위원회(‘06.10.26) ‘공정위 여행상품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기재된 경비, 필수선택 관광비용,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등의 필수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시켜야 함

4) 관련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06.6)『국외여행 소비자피해실태조사 결과』여행계약서 교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6.9%(184명)가 작

성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여행당일에 확정 일정표를 교부하는 경우가 18.2%로 나타남.

   관련규정-관광진흥법 13조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 10일, 3차위반 취소

5) 관련규정-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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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비상사태(2월), 항공테러, 미국행 항공기 자폭 테러 미수(8월) 는 개인 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시 무리한 약  부과 는 환불 지연

   ❸ 옵션상품 등 쇼핑관련6)

∙ 단체 원의 옵션상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옵션 매와 쇼핑횟수를 늘이기를 해 부실

한 여행 일정 진행

∙ 상품 구매를 독려하기 해 쇼핑 에서 허 ․과장 고는 일반 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외상거래까지 부추기고 있음

   ❹ 안내서비스 불량7)

∙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문 숙련 인력의 이탈 상이 뚜렷하며, 역사와 문화에 한 소

양 부족으로 왜곡된 내용 달

∙ 과 커미션에 의존하는 열악한 수입구조로 과 선택 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여행자에 한 따돌림 행 도 나타나고 있음

∙ 요 여행정보(여권 유효기간, 면세 통  한도, 액체류 휴  지 등)에 한 사  정

보제공 소홀

   ❺ 사기성 피해

∙ 여행 요  지  후 여행사 홈페이지 폐쇄, 사업주의 잠  등으로 계약 이행 불가

∙ 여행사간  미지 으로 여행자를 볼모로 하거나 여행요 의 이  결제 강요

   ❻ 기 타

∙ 여행  사건․사고 발생8)과 여행사의 미흡한 후속처리로 인한 불편 확

∙ 여권 발  수속 지연을 원인으로 과다한 행 수수료 징수9)

6) 관련기사-주간동아(06.5.30 537호) ‘덤핑 여행․강제 쇼핑에 한국 이미지 피멍’

7) 관련기사-KBS TV 추적60분(‘06.7.12) 한국관광, 다시는 안 간다! 국내 저가관광 실태보고

8) 관련기사-서울경제(06.6.18) ‘해외여행중 도난 사고 잦다’

9) 관련기사-KBS TV(06.07.28) 뉴스타임현장 ‘여권대란 비웃는 급행여권’

            서울신문(06.7.28) [여권발급대란]‘아침 7시 대기자만 700명…번호표 기다리다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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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선방안

추진중인 사안

 ➢ 여행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 강구

 ➢ 여행 상품 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시10) 

 ➢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치안영사활동의 강화11)

 ➢ 우수여행인증상품, 국내우수관광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인증제12)의 확

대를 통해 공신력을 이용한 여행자의 신뢰성 증대

 ➢ 여행사 등록여부, 휴․폐업 상황, 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다발 

업체의 행정 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여행 소비자 보호 강화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의무고용제 부활로 우수 인력 양성의 활성화 및 

여행업으로 유입 증대13)

 ➢ 여권발급량 증대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 해소14) 

여행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보완

 ➢ 여행사의 영세성 방지를 위한 여행사 신고 요건의 강화로 대형화․전문화 유도

 ➢ 국외여행의 기획여행상품을 판매․운영하는 업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한 등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15)

 ➢ 항공사, 호텔, 여행사간 불공정거래 규제 및 영세 업종 보호

 ➢ 여행상품의 덤핑 및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지침 마련

 ➢ 여행업 부당염매에 대한 기초조사와 적발 수행 주체 확립

10) 관련자료-공정거래위원회(‘06.10.26) ‘공정위 여행상품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11) 참고-경찰청(‘06.10.9) ‘경찰청,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권역별 영사Network 구축’

12) 산업자원부가 기술표준원을 통해 기업(기관)의 서비스품질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

13) 현행 ‘관광진흥법 제36조(관광종사원의 자격등)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 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 자격  
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로 규정함

14) 관련자료-서울특별시(‘06.7.27) ‘여권발급 민원불편 해소, 서울시가 나섰다’ 1일 발급량 33%증가

15)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06.6)『국외여행 소비자피해실태조사 결과』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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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의 부당염매 근절을 위한 전방위 노력

구      분 1위 2위 3위

시급히 도입
하드블럭 방지를 위한 법률 

마련(71.6)

정부의 주도적 

지도․감독(69.0)

기획여행상품 신고제 

도입(48.4)

단계적 도입
정기적인 여행업 근무원의 

교육(58.7)

저질여행상품의 소비자 

계몽 캠페인(56.1)

기획여행상품의 신고제 

도입(41.9)

도입 고려
관광불편신고에 접수된 업체 

공개(48.4)

업계의 자율적 규제(43.9)

랜드사의 제도권 도입(43.9)

<표 13> 초저가(저질) 여행상품의 단계적 근절방안                            (단위 %)

자료: 서울특별시,‘일반여행업 이용시민 편의증진 방안’2006, 제4장 조사분석 p.173

☞학계  연구기 , 여행사, 랜드사로 구성된 총 155명의 연구집단을 상으로한 설문 결과임

여행업 지도․감독 활동 강화

일반여행업체 지도․점검 방안

행정처분의 수준 강화 필요 4.6

현행 관광진흥법과 법적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여행업법 제정 필요 4.5

기존법령 및 지도․점검의 개선이 필요 4.1

사업정지, 사업취소, 지도감독 기능 강화 필요 3.8

각 업종별 업무 취급관할부서 전임자 필요 3.6

정기적인 여행업체 교육 필요 3.5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할 만한 강력한 지원책 요구 3.4

<표 14> 일반여행업체 지도․점검 방안                                        (단위 %)

 ➢ 기만적 여행상품 광고 사업자에 대한 엄중 조치

 ➢ 여행사의 무단 휴폐업, 여행 공제 및 보증보험 미 가입에 대한 지도점검 정기화

 ➢ 여행계약서 미 교부, 무자격자의 해외여행 인솔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 

 ➢ 여행표준약관의 사용실태 점검 및 개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조사

 ➢ 사기성 피해의 다수가 국외여행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국외여행업 담당 행정 

    인력의 증원으로 등록기관 주도의 지도․감독

 ➢ 일반여행업의 지도․관리방안 개선 및 강화

자료: 서울특별시, ‘일반여행업 이용시민 편의증진 방안’2006, 제4장 조사분석 p.277

☞학계  연구기 , 여행사, 랜드사로 구성된 총 155명의 연구집단을 상으로한 설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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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불편처리센터

 ➢ 처리 범위가 확대된 여행불편처리센터의 여행업관련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기구 

    로서 신뢰도 확보

 ➢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활동의 강화

 참고) 여행불편처리센터16)

1. 운영주체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 소재지 및 연락처 :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51-1(성우빌딩)

    ○ 전화 1588-8692  팩스 (02)752-8694

    ○ 인터넷/E-mail : www.kata.or.kr / kata@kata.or.kr

3. 주요업무 : 국․ 내외 여행관련 불편신고 접수․처리업무 전담 및 상담 중재 등

             일반여행업대상 접수 처리를 국내․국외여행업으로 확대

4. 기대효과

  ○ 여행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피해자 및 여행업체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전 여행문화 정착

  ○ 여행업체의 관리업무가 전국 지자체로 분산되어 여행불편사항의 처리기준이 일정치 못함에   

     따른 여행 소비자들의 불만을 창구일원화로 해소

  ○ 해외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여행관련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좋은  

     여행으로 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 

5. 인원 : 여행불편처리위원회(9명)

6.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업관련 불편신고 처리 실적(2006년, 총 216건)

  ○ 전년대비 66.1% 증가(2005년 130건)

  ○ 처리현황 : 여행불편처리위원회 심의결정 21건, 센터처리 195건

  ○ 신고유형 및 처리결과

신고유형 총 216건

계약취소 는 반 57

안내원불친   옵션강요 38

일정변경  락 38

항공 련 24

호텔 련 16

부당요 징수 13

수속 련 9

쇼핑 련 7

기타 14

처리결과 총 216건

보상 78

공식사과  양해/당사자간 합의 38

신고취소  기각 36

원회 심의 의결 21

타기  계류 17

환불처리 10

계기  이송 5

기타 6

제도개선 4

진행 1

  ○ Inbound 4건, Outbound 208건, Domestic 4건 

  ○ 접수경로 : 공사 이송 72건, 서울특별시 이송 10건, 기타 지자체 이송 6건,                  

                문화관광부 및 소비자연맹 3건, 자체 접수 125건

16) 관련자료-한국일반여행업협회(06.6.29) ‘여행불편처리센터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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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가) 연도별 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숙박 련사항 106 87 78 68 67

불편신고 수건수 552 506 633 739 627

구 성 비 19.2 17.2 12.3 9.2 10.7

구성비 증감 +4.8 +2.0 -4.9 -3.1 1.5

<표 15> 숙박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단  : 건, %)

  (나) 신고 요약

2006년도 순수불편 신고 627건  숙박 련 신고는 67건으로 10.7%의 유율을 보   

으며 국 별로는 내국인 37건, 외국인 30건으로 이  일본 10건, 미국 5건, 홍콩 3건, 

만 2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되었다. 

숙박 련 신고는 시설  생상태 불량 28.4%, 서비스불량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과다․부당요  징수, 약  취소  약 , 약 조건 불이행, 도난  

분실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이후 숙박 련 불편신고는 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여 히 시설  생 리 

상태와 종사원들의 서비스에 한 불편사항이 수되고 있다. 한 성수기 요  폭리와 

실료 징수는 세 숙박업소에서 폭 넢게 나타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련부처가 달

라 포 인 규정마련을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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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고내용 분류

                                                                    

구     분
2005년 2006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서비스 불량 22 32.4 16 23.9

시설  생 리 상태 불량 18 26.5 19 28.4

과다, 부당요 징수 4 5.9 6 9.0

약 조건 불이행  허 고 4 5.9 2 3.0

약취소  약 7 10.2 7 10.4

도난  분실 3 4.4 1 1.5

기     타 10 14.7 16 23.9

총     계 68 100.0 67 100.0

<표 16> 숙박관련 불편 유형                                            (단  : 건, %)

시설/위생관리
상태불량

28.4%

서비스 불량
23.9%

예약취소
/위약금
10.4%

과다/부당요금
징수
9.0%

예약조건 불이
행/허위광고

3.0%

도난/분실
1.5%

기타
23.9%

<그림 17> 숙박관련 불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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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숙박업 형태별 분류

구      분
호텔 일반호텔

펜션
콘   도 여   계

특  1  이하

서비스불량 2 5 6 1 2 16

시설  생 
리상태 불량 4 6 4 2 3 19

과다․부당 요 징수 0 0 2 2 2 6

약조건 불이행  
허 고

1 0 1 0 0 2

약취소  약 0 0 6 0 1 7

도난  분실 1 0 0 0 0 1

기      타 4 4 2 5 1 16

계 12 15 21 10 9 67

<표 17> 숙박업 형태별 불편유형 분류                                       (단  : 건)

  (마) 주요 문제   개선방안

   ❶ 시설 및 위생상태 불량

∙ 환 기 특히 여름이나 늦가을 앙 집 식 난방시설에서 냉난방기 미가동, 온수 미

수에 한 불만은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음

∙ 헤어 드라이기 이용  과열, 객실 문이 잠기지 않거나 욕실 자동 등되는 등 시설

물의 유지보수와 리소홀 문제

∙ 시설물의 부분 리모델링이나 단체 투숙객의 소음을 원인으로 숙면, 휴식의 어려움 제기

∙ 비치용품, 취사시설, 침구․카펫의 부실한 리와 노후로 인한 비 생 문제, 모기 등

   ❷ 서비스 불량

∙ 약 후 방문하 으나 종사원의 무성의로 약불가를 주장하며 허탕을 치는 사례

∙ 종사원의 부 한 언행, 불친  사항

   ❸ 과다 부당 요금징수

∙ 세 숙박업소에서 실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수되고 있으며, 실을 해 투숙객의 

짐을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객실 회 에 부담이 되는 외국인 객의 투숙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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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

∙ 지방축제, 수학능력시험 인 지역 숙박시설에서 평소 객실가격의 몇 배의 요 을 징수

하는 사례 빈번

   ❹ 예약취소 및 위약금

∙ 집 호우․도로유실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취소에도 계약  환  거부 는 일부 환

∙ 취소 약 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계약 의 환불 지연

   ❺ 기타

∙ 콘도 회원권 보증  반환 지연과 련 내국인 신고가 4건 수되었으며, 부 시설의 

휴장으로 인한 이용불가, 섬에서 숙박업소 호객행  등이 수되었음

∙ 인터넷을 활용한 숙박업소 홍보가 일반화되었으나 홈페이지 정보의 신뢰성  부 시

설 이용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의 경우 이용 차의 번거로움이 지 되었음

  (마) 개선방안

추진중인 사안

 ➢ 관광호텔 영세율 시행 및 수출업체에 준하는 세제 혜택으로 숙박요금의 경쟁력 강화17)

 ➢ 중저가 숙박시설의 선별 육성으로 시설관리 및 서비스의 표준화로 질적 향상 도모18)

숙박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 활동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관리로 민박의 제도권내 진입을 유도하고, 농어촌민박사업

자 지정을 받지 않았으며 숙박업으로 신고 하지 않은 7실 이상 대형 민박․펜션

에 대한 처분 규정 마련으로 감독권 행사19)

 ➢ 대실료 부과, 성수기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여행자보호를 위해 숙박의 시작과 종

료, 숙박요금의 상한기준을 포함하는 숙박업 표준약관 마련이 시급함

 ➢ 성수기 바가지요금 예방을 위해 숙박업소 입구에 숙박요금표 게시에 대한 상시 점검20)

17) 참고-조민호, 『관광호텔 영세율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06.1.18)

18) 한국관광공사(‘06.1.4) ‘중저가숙박시설 서비스 인증제도 실시’,  (‘07.2.14)‘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출범’ 

19)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74에 따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객실 7실 이상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0) 참고기사-서울신문(06.7.22) ‘농어촌 민박 지정제 보완 시급’ _ 농어촌 민박의 경우 요금 부분에 대해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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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숙박시설의 확충, 교육의 내실화

 ➢ 일반 숙박업의 관광호텔 전환 추진으로 증가하는 가족단위 여행자를 위한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

 ➢ 숙박업주 위생교육 시 친절서비스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숙박업소에서 편안한 휴식과 친절한 서비스가 여행만족도를 높이고 체류기간 연

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바 담당 기관의 관심과 종사원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함

도난 방지책 마련 및 성숙한 예약 문화를 위한 상호 노력

 ➢ 도난발생은 업소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동시에, 한국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바, 숙박업소 자체의 도난방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발생 사후의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됨

 ➢ 사전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는 미성숙한 예약문화는 영업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여행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상호 성숙한 시

민의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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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종 사 원

  (가) 연도별 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종사원 련사항 10 13 57 27 62

불편신고 수건수 552 506 633 739 627

구 성 비 1.8 2.6 9.0 3.7 9.9

구성비 증감 1.3 0.8 6.4 -5.3 6.2

<표 18> 관광종사원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단  : 건, %)

  (나) 종사원 신고 요약 

 

2006년도 순수 불편신고 627건  종사원 신고건수는 62건으로 9.9%의 유율에 불

과하나 이는 종사원 불친  사항이라도 여행사, 택시, 공항  항공, 숙박, 음식  

련에서의 불친  사항은 해당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종사원 련 신고건수 62건을 국 별로 분류해 보면 내국인 41건, 외국인 21건으로, 

이  일본 11건, 호주 2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되었다.

종사원에 한 신고의 주요내용은 응 태도 불량  불친 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숙한 서비스, 무성의한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원 련 사항은 다양한 분야의 인 서비스와 련한 불만사항으로 특히 주차장 

직원 련이 10건, 안내소 6건, 매표소 3건순으로 객  근무자들의 서비스 태도가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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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고내용 분류

구     분
2006년

건  수 구성비

응 태도 불량  불친 30 48.4

미숙한 안내서비스 19 30.6

무성의한 태도 12 19.4

기타 1 1.6

총    계 62 100.0

<표 19> 관광종사원관련 불편 유형

기타
1.6%

응대태도 불량 및
불친절
48.4%

무성의한 태도
19.4%

미숙한
안내서비스

30.6%

<그림 18> 관광종사원관련 불편 유형 

  (라) 주요 문제

∙ 객 응 시 부 한 용어(호칭) 사용, 태도불량  불친

∙ 안내정보의 오류, 기 순서에 따른 고객 서비스 순서 무시 등 미숙한 안내서비스

∙ 객 요청이나 문의사항에 해 성의가 없고 소극 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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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선방안

관광객 접점 근무자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 관광객 접점 근무자대상 정기적 소양교육 실시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 임시 근로자를 줄이고 전문인 고용을 증대하여 안내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

 ➢ 관광안내소 직원 대상 각 국가별 문화적 차이 및 최적의 응대스킬에 대한 연구

를 통한 교육 실시

 ➢ 표준 안내서비스 매뉴얼 연구․제작으로 관광객 접점 근무자 대상 배포

 ➢ 무료 관광안내 책자, 관광 안내지도 등에 대한 수량 확보와 상시 배포체계 구

축으로 방문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고객 접점의 관광종사원 스스로가 우리나라 관광을 비추는 거울임

을 인식하고 철저한 서비스정신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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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핑

  (가) 연도별 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쇼핑 련사항 34 38 51 55 50

(불편신고 수건수) 552 506 633 739 627

구 성 비 6.2 7.5 8.1 7.4 8.0

구성비 증감 -0.4 +1.3 +0.6 -0.7 0.6

<표 20> 쇼핑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단  : 건, %)

  (나) 쇼핑 련 신고 요약

 

2006년도 순수 불편신고 627건  쇼핑 련 신고는 50건으로 유율 8.0%를 보 다.  

내국인의 경우 11건에 불과한데 이는 해당 업체를 통해 직  해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

원  여러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한 지원․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서비

스 변이 상 으로 취약하고 언어불편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39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은 불편유형으로 나타났다. 국 별로 일본이 31건으로 다수를 차지하 으며, 국 3건, 

홍콩 3건, 만 1건, 싱가폴 1건순으로 나타났다. 

방한 일본인의 한국여행에 한 평가(5  만 )  쇼핑은 3.6 으로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 유형으로 ‘상품품질’이 가장 낮고 서비스, 시설, 가격 순으로 조사되었

다.21)

쇼핑 련 주요유형은 제품  맞춤품 불량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문품 탁송 지연, 

환불  제품 교환요청, 계약 불이행, 가격시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맞춤불량

에 한 불만을 제품 교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기타 내용으로는 사후면세제도

와 련 이용  환  지연 련 내용이 5건 수되었다.

21) 한국관광공사(2006), 방한관광시장분석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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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 후 가격과 련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매업자나 지역, 구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궁극 으로 계약당사자간 합의 사항이므로 차액의 반환이나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 쇼핑 련 신고내용 분류 

구     분
2005년 2006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제품  맞춤 불량 22 40.0 18 36.0

환불  제품 교환요청 6 10.9 3 6.0

탁송지연 6 10.9 6 12.0

계약불이행 3 5.5 3 6.0

기타(불친 , 가격시비) 18 32.7 20 40.0

총    계 55 100.0 50 100.0

<표 21> 쇼핑관련 불편 유형                                           (단  : 건, %)

탁송지연
12.0%

계약불이행
6.0%

제품 및
맞춤불량

36.0%

환불 및
제품교환 요청

6.0%
기타(불친절,

가격시비)
40.0%

<그림 19> 쇼핑관련 불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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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요 문제

   ❶ 제품 및 맞춤 불량

∙ 식품에서 벌 ․곰팡이 발생, 표시함량 미달, 유통기한 경과제품 매, 포장불량으로 

내용물 넘침, 일본어 자막 미 탑재 DVD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불량과 련한 신고

가 수되었음

   ❷ 탁송지연

∙ 배송 기일 지연과 이에 따른 고서비스의 부재로 신뢰도 하락과 환불 요청으로 귀결

   ❸ 그 외

∙ 시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 출국 시 수령하 는데 실제 구입품과 다른 경우

∙ 업체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신용카드 액에 0이 더 붙어 과다 청구된 사례가 있으며, 원화 

단 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카드 액이 청구되는 시 에 발견하고 있음

∙ 시장이나 노 에서 제품별 가격 미 표시는 외국인의 극 인 소비활동의 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차별 인 요  부과로 오해하는 사례가 빈번함

∙ 불친 과 가격시비는 쇼핑 신고 반에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 세상인들의 불친 련 사

항은 지도․감독이 실 으로 어려움. 특히 노 에서 이용객들에 한 차별 인 우에 

해서는 업자를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사과를 종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단체여행  기념품 매 에서 매업자나 여행사 인솔자에 의한 허 ․과장 고 행

, 상품의 가격  품질시비

내    용 빈도(비율)

구매(이용)  단계

외국어 표기․안내 미흡 등 
물품․서비스에 한 정보 부족

93(42.1)

138(62.4)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구입․사용 곤란 30(13.6)

상품 구입 강요 15(6.8)

구매(이용) 단계

바가지요 73(33.0)

105(47.5)기시간이 길었음 21(9.5)

계약서․ 수증을 발 해 주지 않았음 11(5.0)

구매(이용) 후 단계

품질․기능․안 성에 문제가 있음 82(37.1)

172(77.8)
고나 매원이 설명한 내용과 다름 46(20.8)

교환․수리․A/S가 안됨 25(11.3)

해약․환불이 잘 안됨 19(8.6)

<표 22> 거주 외국인 물품 및 서비스 관련 불만 ․피해 유형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국내 거주 외국인 소비생활실태’2006,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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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선방안

외국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외국인의 소비생활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로서의 보호․지원대상의 범

위에 포함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22)

 ➢ 제품포장 상세표시에 외국어 병기가 필요하며, 특히 제품 보관방법과 유통기한

은 외국어 의무병기가 필요함

 ➢ 외국인 소비자를 위한 한국에서의 소비생활을 안내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23)

-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전용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코너 운영이 필요함

- 외국인의 소비자분쟁에 대비한 인적 구성원의 전문화 및 통․번역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이용 쇼핑장소에 외국어 가능 요원 배치, 층별 안내․교환 및 환불규정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 비치, 외국어 안내표지판 확충

지도 감독활동 강화

 ➢ 업주 및 상인들의 올바른 상거래 의식과 친절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상가 협의회

와 같은 단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24)

 ➢ 외국인 단체여행객 이용 관광기념품판매점에서 허위․과장 행위는 한국제품 전반에 

불신감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이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세부적인 가

이드라인 마련과 계도활동으로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내․외국인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점에서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위반업소 엄중조치25)

 ➢ 가격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관계기관의 단속 및 계도 강화, 사업자 자율 외국인 

소비자 상담창구 운영 촉구26)

22) 관련규정-행정자치부「거주 외국인 표준 조례안」06.10 제3조,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 외국인도 주민과 동  

 일하게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 일본의 대표적인 소비자기관인 동경도 소비생활종합센터에서는 외국인 소비자를 위한 일본에서의 소비생활 안내서를 배포하여 생활  

 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24) 관련규정-『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4.28공포)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  

 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25) 관련자료: 서울특별시(06.12.28) 식품 허위․과대광고 124개소 적발

26) 자료: 김현주,『국내 거주 외국인 소비생활실태』, 한국소비자보호원, 06.1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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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가) 연도별 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택시 련사항 81 50 37 43 49

(불편신고 수건수) 552 506 633 739 627

구 성 비 14.7 9.9 5.8 5.8 7.8

구성비 증감 0.0 -4.8 -4.1 0.0 2.0

<표 23> 택시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단  : 건, %)

  (나) 택시 련 신고 요약

   

2006년도 순수 불편신고 627건  택시 련 신고사항은 49건으로 7.8%의 유율을 보 다. 

내국인 신고는 12건으로 부분 서울시의 교통민원 120번이나 해당 지자체로 직  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37건으로 비교  높게 나타난 분야이며 국 별로 일본 13

건, 홍콩 9건, 미국 8건, 캐나다 2건, 기타 5건이다.

택시 련 신고 내용은 부당요 징수  미터기사용거부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난폭  운

  우회운 , 승차거부  도 하차 강요, 불친  순으로 나타났다.  

택시 불편사항의 처리는 차  확인 후 등록된 행정기 의 교통심의 원회를 통해 처분내

역이 결정되고 있다. 외국인 택시 불편신고 16건(43.2%)은 택시 번호 미기재 는 부정확

으로 직 인 처분 불가로 종결되었다. 이는 수증 발 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실 으로 한 이 포함된 번호  기록에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한 콜밴(화물자동차)의 검정색 외   유사 방범등 사용으로 형택시와 구별이 어려워 

과다요  징수(기타로 유형 분류)로 인한 불편사항이 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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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고내용 분류

구     분
2005년 2006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부당요 징수  미터기사용거부 18 41.9 15 30.7

승차거부  도 하차 강요 6 14.0 6 12.2

난폭운   우회운 14 32.6 8 16.3

운 사 불친 1 2.3 5 10.2

운 사 호객행 2 4.6 3 6.1

기       타 2 4.6 12 24.5

총       계 43 100.0 49 100.0

<표 24> 택시관련 불편 유형                                             (단  : 건, %)

기타
24.5%

운전사 호객행위
6.1%

운전사 불친절
10.2% 난폭운전 및

우회운전
16.3%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강요

12.2%

부당요금징수 및
미터기사용거부

30.7%

<그림 20> 택시관련 불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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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요 문제

   ❶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 거부

∙ 미터기 사용을 거부하거나 택시 출발  과다한 요 의 합의를 강요하는 행

∙ 택시탑승 경험이 은 외국인 일행에게 1인당으로 요  개별 징수

∙ 택시 요 의 신용카드 결제와 수증 발 에 해 거부 는 기피 행

   ❷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강요

∙ 목 지 확인 는 요  흥정 후 차별승차, 단거리 승객에 한 승차거부 행

∙ 심야시간  택시 승차의 근본 인 어려움 호소

∙ 분쟁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호텔에서 떨어진 지 에서 하차를 강요하는 행

   ❸ 난폭운전 및 우회운전

∙ 우회운 으로 평소 이용요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 규정속도․신호 반 행

   ❹ 운전사 불친절 및 그 외 

∙ 운 사의 운   흡연을 비롯하여 욕설, 불친  행

∙ 공항  유흥업소 집지역에서 장기정차하고 유객 유치 쟁탈   호객행

  (마) 개선방안

추진중인 사안

 ➢ 택시서비스 모니터링의 제도화를 통한 품질 인증제 시행으로 서비스 우수업체

와 우수기사 양성27)

 ➢ 택시 색상 및 외관 개선으로 콜밴, 렌트카 등 유사택시영업과 차별화 필요28)

 ➢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관광호텔, 시장 등 택시횡포 다발현장에 대한 관계기

관의 집중지도 및 합동단속 실시29)

27) 27) 자료:『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서울특별시 교통국(07.1.16)

28) 관련자료: 서울특별시(07.1.22)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운행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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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내실화

 ➢ 택시기사들의 직업의식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업계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인성과 친절 서비스 교육의 강화

 ➢ 택시기사 대상 안전교육 시 신용카드 단말기, 영수증 발급기 사용, 외국어 표현

법에 대한 교육 시간 추가 배정

제도개선 및 상시점검 체계 강화

 ➢ 콜밴(화물자동차)의 방범등 사용 및 택시 문구사용 제한과 관련한 법규정 마련

 ➢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전국 확대로 택시 서비스의 

안전성․편의성 제고

 ➢ 택시횡포 다발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집중 지도 및 합동단속 정례화

 ➢ 택시 동시통역시스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운영실태 점검

자정노력 

 ➢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업계 스스로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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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항  및  항 공

  (가) 연도별 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공항  항공 련사항 27 24 24 34 27

(불편신고 수건수) 552 506 633 739 627

구 성 비 4.9 4.7 3.8 4.6 4.3

구성비 증감 -2.7 -0.2 -0.9 0.8 -0.3

<표 25> 공항 및 항공관련 불편신고 연도별 현황                         (단  : 건, %)

  (나) 공항  항공 련 신고 요약

 

2006년도 순수 불편신고 627건  공항  항공 련 신고는 27건으로 4.3%의 유율을 

보 으며 국 별로는 내국인 17건, 외국인 10건으로 일본 6건, 미국 2건, 국 1건, 홍콩 

1건으로 집계되었다.

공항  항공 련 신고내용  항공사 서비스 리 미흡이 70.4%로 가장 많았고 공항

시설 이용 련, 출입국 리소  세 직원 불친  순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수 17건  14건이 항공사 서비스 미흡이나 불만 련이며 항공기 운항 취소 

 지연에 따른 보상, 수화물 처리서비스 불만 등이 수되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택시  콜밴 련 불편사항이 7건(택시로 유형분류)이 있으며, 여행

사나 호텔 직원을 사칭 여행자를 유인하는 행 도 2건 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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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고내용 분류 

구     분
2005년 2006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항공사 서비스 리 미흡 21 61.7 19 70.4

공항시설 이용 련 4 11.8 3 11.1

출입국 리소․세 직원 불친 4 11.8 3 11.1

공항버스 련 1 2.9 0 0.0

기    타 4 11.8 2 7.4

총    계 34 100.0 27 100.0

<표 26> 공항 및 항공 불편 유형                                        (단  : 건, %)

공항시설
이용 관련

11.1%

출입국관리소
세관직원 불친절

11.1%

기타
7.4%

 항공사 서비스
관리 미흡

70.4%

<그림 21> 공항 및 항공 불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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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요 문제

∙ 항공기의 기체결함, 정비불량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지연, 후속 서비스 미흡30)

∙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를 비롯하여 UM(비동반소아:Unaccopanied Minors) Service, 

기내식, 마일리지 서비스 등에 한 이용 불편  직원 응  서비스 불만

∙ 공항 내 주차장, 사우나 이용 불편사항과 택시 승차장에 표 요  게시와 같은 제안사항

∙ 공항 입출국 수속 시 기 시간 지연  심사원의 경직된 업무태도

∙ 외국인 객을 상으로 하는 여행사나 호텔 직원 사칭 범법행 는 장 발이 어려워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나, 실 으로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

객의 극 인 신고와 수사 조를 기 하기 어려움

  (마) 개선방안

추진중인 사안

 ➢ 출입국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이용객 심사 대기시간 단축31)

 ➢ 해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 도입으로 휴대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및 대기 시간 단축32)

 ➢ 출입국관리소, 세관, 항공사, 공항연계 대중교통 및 공항 상주직원 대상 친절도 

상시 점검 체계 마련 및 친절 캠페인 강화

상시 점검 체계 강화

 ➢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일정 변경 및 취소 시 대체편 마련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고객 사전예보 시스템 실시

 ➢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관련 사항 중 노후기종의 정비불량이나 고장 등 사업자

의 과실이 높은 운송 불이행 사항에 대한 여행자 피해보상규정 마련 필요함33)

 ➢ 택시 승차장에 주요구간별 택시 표준요금 고지로 택시요금과 관련한 분쟁 예방 도

모와 공항 입국장에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단속이 필요함

 ➢ 공항 및 항공관련부문은 한국방문 첫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므

로 관련 부문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지 노력이 중요함

30) 관련기사-MBC뉴스(06.2.11) 태 ‘타이스카이’항공 한국승객 300여명 발묶여’

              MBC 뉴스데스크(06.2.25) ‘캄보디아관광객 발만 동동 이틀’

31) 참고-출입국관리국(06.6.30) ‘출입국심사, 여권만으로 빠르게! 출입국신고서 제출 전면 생략, 미등록 외국인 입국시만 신고서 제출’

32) 관세청은 ‘06.2.1부터 해외여행 단체여행자 입국시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하던 휴대품신고서 대신 인솔 가이드가 일괄신고서를 제출토
록 하는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를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33)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항공운송약관에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
력 적인 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에 대해서 사업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기사-여행신문(‘06.2.6) ‘항공사고 보상기준 마련시급’, 여행정보신문(06.3.17) ‘고장 지연 많은 항공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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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 점

  (가) 음식  신고내용 요약

2006년도 순수 불편신고 627건  음식  련 신고는 24건으로 3.8%의 유율을 보

으며 국 별로는 내국인 15건, 외국인 9건으로 일본 8건, 홍콩 1건으로 집계되었다.

음식 련은 서비스 불량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싼 음식가격, 부당요  

청구, 음식품질  생 리 상태 불량 순으로 나타났다.

김치에 한 세계  인지도 상승과 장 의 인기로 한국음식에 한 호감과 심이 높

아졌으며 음식산업이 갖는 고부가가치 효과를 고려할 때 음식문화산업에 한 정책  

심이 필요하다.

  (나) 신고내용 분류

구     분
2006년

건  수 구성비

서비스 불량 12 50.0

비싼 음식요 5 20.8

부당요  청구 4 16.7

음식품질  생 리 상태 불량 2 8.3

기타 1 4.2

총    계 24 100.0

<표 27> 음식점관련 불편 유형                                         (단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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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선방안

음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 교육 시 친절교육 강화

 ➢ 음식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식당 인증제도 도입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34) 

한국음식의 셰계화를 위한 노력

 ➢ 외국인 관광객의 구미와 취향에 맞는 식단 개발

 ➢ 한국음식과 음식문화 홍보와 보급을 위한 외국어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음식메뉴 표기의 외국어 병기35)와 더불어 음식점 선택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메뉴별 가격을 음식점 앞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개별 여행자를 위한 1인 메뉴 개발 및 음식제공 방법의 개선

지도․감독 활동

 ➢ 식육, 회 등을 조리 판매할 때 각 중량당 가격 표시 여부에 대한 점검

 ➢ 음식점 시설의 청결관리 및 식재료 위생관리 실태 점검

34) 중국인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을 지정 교육실시함(2005~2006)

35) 공사에서는 음식메뉴를 포함하는 관광지 외국어 안내문의 외국어 표기 참고자료로『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2006.1)을 발간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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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불편신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국인 신고의 109건이 기타로 

분류되었다. 여행지 시설과 운 시스템 련 불편 사항으로 주요사례로는 설 연휴 온천

시설에서 장시간 기, 썰매장에서 안 요원 미 배치, 지 주차장에서 일 성 없

는 차량출입 통제, 공 화장실의 리소홀로 쓰 기 방치, 종묘인근의 소음, 시티투어버

스의 지연, 유람선에서의 음주 가무․행 , 문화재 람료 징수36), 터카 반납 시 면책

 요구 분쟁37), 지역 축제 행사장의 비싼 물가, 하계 성수기 해수욕장의 라솔․튜  

여료등 바가지요 , 지 입장요  카드 이용 불가, 동굴의 열악한 조명시설, 낙마 

사고, 등이 수되었다.

외국인 신고의 주요내용으로는 콜밴의 과다요  징수, 길거리에서 흡연  침 뱉기, 박

물  PDA 안내기 오류, 고궁의 매표마감 시간에 한 불만, 길거리 환  사기 등으로 

모두 31건이 수되었다. 국 별로는 일본 14건, 미국 6건, 호주 3건, 기타 8건순으로 

집계되었다.

36) 관련기사-NGOTIMES(06.3.2)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헌소제기’

             연합뉴스(06.3.20) ‘국립공원 입장료 위헌 논란’

37) 관련기사-연합뉴스(05.11.4)[제주시청]렌터카업체 운영실태 지도 점검...11/23~12/16렌터카 6,490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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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외 신고

2006년도에는 감사내용, 여행소감 등 불편 외 신고 사항이 19건 수되었으며 외국인이 18

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 별로는 일본 11건, 미국 2건, 기타 5건이 집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권 약 문제로 공항에서 곤란을 겪던  공항직원과 항공사 직원

의 친 한 도움, 가죽구두를 주문하고 두 달이 넘도록 배송이 지연되었으나 신고후 빠른 

조치로 해결,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이 분실물센터로 가져다주어 찾을 수 

있었던 것에 한 감사 등이 수되었다.

2005 외래 객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행 시 가장 인상 깊었던 으로 ‘사람들이 

친 하다(65.4%)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식이 맛있다(46.9%), ‘안 하다

(39.8%) 등의 순으로 답변되었다.

4.6

26.429.529.630.2
36.838.539.8

46.9

65.4

사람들이 친
절하다

음식이 맛있

다

안전하다 활기에 차있

다

독특한 문화

유산이 있다

산업이 발달

한 나라이다

쇼핑하기가

좋다

거리가 깨끗

하다

날씨가 청명

하다

기타

<그림 22> 한국여행시 인상 깊었던 점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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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총평 및 제언

 이 분석서는 한국 공사 불편신고센터에 수된 내․외국인들의 불편사항을 분석

한 자료로서, 2006년도에 수된 건수는 총 646건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여행사(170건)가 

가장 많았고, 숙박(67건), 종사원(62건), 쇼핑(50건), 택시(49건), 공항  항공(27건), 음

식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불편 신고 수 황을 보면 여행사의 경우 2005년의 221건에서 2006년에는 

170건으로 23.0%의 감소율을 보이긴 했지만 여 히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에서 여행업계 반에 한 지도 감독 강화와 더불어 업계 차원의 자율 인 노력을 제고

하기 한 다각 인 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행사와 련한  불

편 신고는 우선 여행업이 1982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환되고,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

화됨에 따라 여행수요의 격한 증가와 비례하여 세 여행사 난립, 유사여행업 행 의 

성행이 근본 인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과다한 덤핑경쟁은 여행상품의 부실로 연결

되고 있으며 이에 한 근본 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여행상품은 선 지  후 여행을 

하는 구조 인 특성으로 인해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으며, 특히 계약조건 불이행(28.2%)과 

계약해지  환불(21.2%)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어 계약과 련한 지도 감독 강화  여

행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행상품을 선택

하는 여행자도 여행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여행사의 신용도, 여행 조건에 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에서 여행 소비자에 한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과 련한  불편 신고는 내·외국인 객의 수용태세 확충을 한 가 숙박

시설의 선별 육성과 함께 민박과 펜션을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내외국인의  불편을 최

소화하기 한 책 마련이 필요한 시 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시설  생 리 상

태 불량(28.4%)과 서비스 불량(23.9%)이 약 52%를 차지한다는 을 살펴볼 때 시설  

생 상태 검 강화를 한 행정기 의 지도 감독과 해당 업체의 자율  개선 유도를 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외국인 련 불편 신고 순 에서 쇼핑과 택시가 유율 면에서 각각 1 와 2 를 차

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올바른 상거래 의식의 확산과 국제 인 수 으로의 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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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으로 90일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 체 인구의 1.1%38)를 차지하고 

있고 2006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래객이 616만명에 육박하는 등 국제화 시 를 맞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와 여행객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 

국제행사의 성공 인 유치와 외래 객 1000만명 유치를 한 외국인 객 수용태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서는 외국인을 사회구성원으로 포용하여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 인 정책  배려가 필요하며 외국인 소비환경 개선을 통

한 삶의 질 향상에 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공무원과 정부투자기  종사자가 선도 으로 여름휴가 분산제를 실시하고, 소규

모 수학여행을 권장함으로써 여행지  여행시기의 다양화를 통해 수학여행의 가을 집

상을 해소하고자하는 정부차원의 방침은 여름휴가 집 에 따른 공 부족으로 각종 바

가지요  문제 등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내․외국인 객의  불편사항을 악․시정함으로써 쾌 한 

분 기가 조성되도록 각 부문별 서비스의 국제 인 수 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는 

에서 다각 인 책 마련을 한 연구와 더불어 각 부문별 담당 기 의 심이 무엇보

다도 요하며 이를 한 강력한 정책  의지와 더불어 련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8) 2005년 말 기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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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행 사

◈  계약조건 불이행

  사 례 1 / 신 고 인 : 한 0 0 (한국)                                    

 ☞ 내   용 : ○○○○여행사로 미국 하와이 5일 상품을 다녀왔으나 귀국항공편 좌석미확보로 인

해 일정 연장, 추가요금 지급, 옵션상품 누락,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불편을 겪은바 보상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 항공일정 변경으로 인한 호텔 추가비용은 이미 지불하였으며, 국

제통화료에 대해 일금 5만원을 추가로 보상 합의함. 옵션상품 누락과 관련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을 사과함으로 종결함.

  사 례 2 / 신 고 인 : 임 0 0 (한국)                               

 ☞ 내    용 : ○○○○○여행사로 태국 허니문패키지를 계약했으나 출발당일 여행사의 실수로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추가 지출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여행사에서 항공권 추가분에 대한 전액환불 하였음을 확인함.

  사 례 3 / 신 고 인 : 최 0 0 (한국)                           

 ☞ 내    용 : ○○○○○○여행사로 필리핀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가이드 동반 불이행, 일정 

누락․변경으로 불편을 겪은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의거 계약위반 및 불친절로 행정처분함

(1차-경고).

 

  사 례 4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으로 중국여행을 갔으나 호텔변경, 추가요금 징수, 여행일정 생략, 여행

계약서 사후 지급 등으로 불편을 겪었으므로 조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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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자간 합의가 되었고 민원인이 추후 

이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송부해 옴으로 종결처리 됨.

  사 례 5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으로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다녀왔으나 돌아오는 항공권 미확보로 장시간 

공항 대기 후 하루 연기, 가이드의 서비스 불량 등으로 불편을 겪은바 피해보상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극 성수기 기간으로 리턴항공권 미확보 상황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게 하였으며, 

처리과정에서 ○○홈쇼핑과 해당여행사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 졌음을 해명하고 

350,000원의 현금보상으로 종결됨.

 

  사 례 6 / 신 고 인 : 채 0 0 (한국)                  

 ☞ 내    용 : ○○○○○○○으로 필리핀 여행 계약 후 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마닐라공항에서 

픽업 지연, 숙박업소 무단 변경, 공항 미팅․센딩에 대한 추가요금 징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바 

이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관광진흥법 제13조의2(여행계약서의 교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여행사에 '경고'처분함.

  사 례 7 / 신 고 인 : 함 0 0 (한국)                 

 ☞ 내    용 : ○○○○○로 3가족이 친목도모를 위해 사이판 PIC여행을 가기로 하였으나 출발당

일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2가족만 출발하게 되었다. 다음날 출발 약속을 믿고 공항 근처 

숙박 후 대기하였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행사에서는 당일 취소 위약금 50%만 지

급한바 여행사에서 권유한 호텔 투숙 1박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여행사가 당일 취소 위약금 50%를 이미 배상하였으며, 공항근처 투숙에 대한 

권유도 없었음을 확인함. 이에 신고인에게 표준약관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

로 추가적인 보상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신고인은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며 종결을 요청하여 종결처리함.

  사 례 8 / 신 고 인 : 양 0 0 (한국)                   

 ☞ 내    용 : ○○○○○로 호주 뉴질랜드 8일 상품을 계약 후 공항에서 변경된 일정표를 받았

으며 호텔 시설불량, 부실한 식사, 일방적인 쇼핑, 가이드의 언어폭행 등 불편을 겪었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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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가 현지 지상비를 현저히 낮게 책정하여 부실한 여행 일정을 초래하였  

음이 인정되며, 현지 가이드의 부적절한 언행 및 자질부족으로 여행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여행사는 신고인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송하고 일인당 100,000원과 현

지 가이드에게 지급한 40불을 개인별로 환급하도록 결정하여 종결됨. 

  사 례 9 / 신 고 인 : 유 0 0 (한국)                 

 ☞ 내    용 : ○○○○여행사로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결혼식에 다녀왔으나 정비 불량으로 2시간 

가량을 지연하더니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서행운전으로 도착시간이 지연되었기에 보상을 바라

는 바이다.

 ☞ 처리결과 : 문경새재에서 정비 시 승객들과 합의하여 문경새재를 관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당

일 차량 증가로 불가피하게 도착이 지연되었음을 해명함. 정비 불량으로 대기한 2시간분에 대

해서는 현금보상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됨.

◈  옵션상품 등 쇼핑 련

 

  사 례 1 / 신 고 인 : 박 0 0 (한국)              

 ☞ 내    용 : ○○○여행사로 동유럽 NO 옵션 투어에 참가하였으나 옵션을 강요하였으며, 가이

드는 기상악화로 다뉴브강 크루즈 취소에 대한 대체 일정으로 프라하야경 옵션진행을 하며 동

의서 작성을 강요한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 불편사항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유람선 옵션투어비용 및 정신

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보낸 종결확인서를 받은 후 요구사항

을 바꾸고 타 기관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처리 종결을 요청함.

  사 례 2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여행사를 통해 중국여행을 간 부모님이 장가계의 한의원으로 안내되어 40

만원정도의 한약을 구입해 오셨다. 환자와 맞지 않는 약을 판매하면서 위험한 의료행위를 부

추기는 여행사에 대해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 현지 한약방으로 지나친 판매를 자제하는 공문을 보내고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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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약 구입 시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개선해나갈 것임을 약속함. 유사한 불편사항이 재발하

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사 례 3 / 신 고 인 : 안 0 0 (한국)                    

 ☞ 내    용 : ○○○○로 태국 신혼여행 중 라택스 판매점의 허위 과장 소개로 제품을 구입했으

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여행사를 통해 환불처리하였다. 대형여행사가 문제가 있는 상점에 

관광객을 데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 반품수수료(5%)및 택배비를 포함하여 환불처리하기로 했으며, 재

발방지를 당부하고 종결처리함. 

  사 례 4 / 신 고 인 : 이 0 0 (한국)                    

 ☞ 내    용 : ○○○○로 방콕 파타야 여행을 갔는데 뱀탕집 등에서 쇼핑과 선택관광을 위해 일

정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등 안내서비스로 불량으로 불편을 겪은바 

보상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의 과실은 인정되나 신고인의 요구사항이 너무 무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함. 이에 해당 여행사는 여행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제의하였으나 신고인

이 거절하고 관계기관 및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것임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처리종결을 요청함. 

  사 례 5 / 신 고 인 : Chen 0 0 ( 만)                    

 ☞ 내    용 : ○○○○여행사로 한국여행 시 가이드가 동교동의 인삼판매점으로 안내하여 태극삼을 

사도록 권유하여 캡슐1200g을 745달러에 구입하였다. 공항면세점에는 고려인삼만 있고 태극삼이 

판매되고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으므로 태극삼이 홍삼보다 비싼 것인지 문의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현지 여행사를 통해 환불 완료되었으며 신고인의 감사편지로 종결

  사 례 6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로 태국여행을 갔으나 선택관광을 안한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일정에 포함된 관광코스도 선택관광 일정에 쫓겨 수박겉핥기 식으로 진행되었기에 보상을 요

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여행사에서 신고인과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과 현금 100,000원으로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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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였음을 회신하여 이를 확인하고 종결처리함.

  사 례 7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여행사로 호주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소개한 양모공장과 약창고에서 

제품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700여만원의 구매했다. 그러나 귀국 후 알아보니 치료제라고 

소개한 약은 효능이 별로 없는 보조제였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니 여행사는 4%의 환불 수수

료를 요구했으며 귀국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보다 하루 늦게 귀국하게 됨을 가족들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기에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물품반환과 환급처리를 수용하여 종결처리됨.

◈ 안내서비스 불량

  사 례 1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으로 사이판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현지 가이드의 불친절과 무성의한 안내

로 불편을 겪었기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 대해 유사한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및 시정 권고함.

  사 례 2 / 신 고 인 : L 0 0 (말 이지아)                            

 ☞ 내    용 :○○여행사로 한국을 단체여행 하였으나 가이드는 밤늦게 호텔에 체크인하여 둘러

볼 여유를 주지 않았으며, 한국 내 중국인들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발언 등으로 불편을 겪은

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는 신고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서신을 발송함. 해당 여행사에 동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사 례 3 / 신 고 인 : K 0 0 (말 이지아)                              

 ☞ 내    용 : ○○○여행사로 신혼여행을 갔으나 가이드의 비전문적인 안내와 쇼핑센터에서 물  

     건을 구입하지 않는 손님에게 불쾌함을 나타내는 등 불편을 겪었기에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는 신고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서신을 발송함. 해당 여행사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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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사 례 4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여행으로 태국여행 중 가이드가 제시한 옵션비용을 지불하고 시티투어에 참가

했으나 잠시 들러 보는 정도로 정식 일정을 마치지 못해 다음날 두 가지 정도를 다시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남은 일정을 진행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이 넘겨버렸다. 또한 호텔내의 아로마 

맛사지 상품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참가하였지만 국외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송금계좌를 받아왔다. 일정이 누락된 시티투어에 대한 보상과 어떤 방식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 정중한 사과와 가이드의 옵션강요로 발생한 요금을 청구하지 않

기로 하고 해당 가이드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여 원만히 합의됨. 

 

  사 례 5 / 신 고 인 : Wan 0 0 (홍콩)                         

 ☞ 내    용 : ○○여행사 가이드는 조금 늦은 시간에 카드키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신고인 일행

에게 짜증을 내며 무성의하게 행동했으며, 캐리비언베이 보관료를 물을 때는 적은 돈을 아끼

려는 싸구려라는 식의 어투로 무척 화나게 하였다. 이번 여행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

졌고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는 유료 락카룸이 쾌적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천하였으며, 이

동 중 신고인 일행이 없어져 무료 락카룸에서 찾게 되었으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음을 해명

함.  단체여행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가이드 교육을 통해 한국 관광 이미

지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함으로 종결처리.

  사 례 6 / 신 고 인 : 박 0 0 (한국)                         

 ☞ 내    용 : ○○○여행사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으나 초보 가이드의 안내지식 부족, ‘북경의 

밤’ 공연 좌석 미확보로 관람불가 등 여러 불편을 겪은바 피해보상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 공연 좌석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은 부분을 인정하여 도의적인 차

원에서의 보상의지를 밝혀 일인당 100,000원씩 총 160만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하여 양자간 

합의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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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환불

  사 례 1 / 신 고 인 : 명 0 0 (한국)                        

☞ 내    용 : ○○○○○○로 금강산여행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측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다. 선납  

    한 여행경비에 대한 환불약속을 지연시키고 있는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행정 처분(1차-경고) 조치함.

  사 례 2 / 신 고 인 : 김 0 0외 3인 (한국)                         

 ☞ 내    용 : ○○○○○로 필리핀 마닐라여행을 계약했으나 목적지를 세부로 변경하도록 종용  

     받았고, 출발 하루 전 항공좌석 미확보로 여행이 취소되었다.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요청했   

     으나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행정 처분(1차-경고) 조치함. 

  사 례 3 / 신 고 인 : 이 0 0 (한국)                         

 ☞ 내     용 : ○○○○로 터키여행을 계약하고 금일 잔금을 지불 후 영수증을 요구하니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계약서 및 일정표를 요구했으나 보내주지 않았으며    

     모객이 15명 이하로 취소된 건은 위약금 지급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므로 조치를 요청  

     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거 모객 부족에 인한 7일전 취소는 위약금을 요구하기 어려

운 사항이며, 계약서(약관)미 교부에 대한 행정조치 예정임을 회신함.

 

  사 례 4 / 신 고 인 : 민 0 0 (한국)                         

 ☞ 내    용 : ○○○○에서 출발일 3일전 항공권 미확보로 여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당시는 대기자란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여행사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  

     하도록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에서 예약 당시부터 대기자임을 알렸으며 불확실함을 고지한 상태이므

로 일방적인 취소가 아님.(2/8실시한 설명회 안내 통화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음.) 신고인에게 

정중한 사과와 계약금을 환불로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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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5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로 태국, 푸켓 상품을 계약했으나 모객실패로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계약  

     금환불도 즉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해제 통보시에  

  는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됨을 신고인에게 설명함. 계약금 환불은 통장 입  

  금하였음을 확인함으로 종결처리.

  사 례 6 / 신 고 인 : 임 0 0외 2인 (한국)                         

 ☞ 내    용 : ○○○○○○로 중국여행 계약하였으나 부친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여 취소요청   

     하였다. 여행사에서는 취소통보 차 방문한 신고인에게 예정일정표를 교부하면서 위약금       

     300,000원을 통보하는바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의 특약조건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특약조

건보다 하루 먼저 신고인이 취소 요청을 했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여 신고인이 감

사의 뜻을 전달해옴.

  사 례 7 / 신 고 인 : 이 0 0 (한국)                         

 ☞ 내    용 : ○○○○로 홍콩/호주가족여행을 계약하고 출국수속 중에 항공사에서 정신지체 장      

     애가 있는 아들의 탑승을 거부하였다. 여행사측은 여행자귀책사유로 인한 당일취소 이므로 위약금   

     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행약관에 의하면 아들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며 본  

     인은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아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항공사로부터 탑

승이 거부되어 여행이 취소된 것이므로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신고인의 요구는 받

아들일 수 없다고 보임. 따라서 이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함. 

◈ 사기성 피해

 

  사 례 1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명성관광(서울 중구 소재)’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4박6일 일정에 대한 여행경비를  

     완납후 갔으나 현지여행사는 여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항공권 및 기타경비를 추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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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  박

     이에 환불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구청에서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조치가 진행 중이며, 관광협회를 통해 보증보  

험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므로 접수하도록 회신함.

 

  사 례 2 / 신 고 인 : 노 0 0 (한국)                              

 ☞ 내    용 : ‘여행갤러리(서울 용산구 소재)’를 통해 ○○투어 사이판 신혼여행을 계약하였으나  

     책임자가 잠적한 상태로 추가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바 조치를 바란다 .

 ☞ 처리결과 : ○○투어에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투어를 진행하고 해당 여행사는 폐업신고 됨.

 

  사 례 3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베스트허니문(서울 강남구 소재)’을 통해 몰디브 신혼여행을 계약하였으나 대표가  

     잠적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관할 경찰서로 민원 접수하도록 하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관광협회를 통해 일정

기간 피해접수 기간을 거친 후 보증보험한도 내에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을 설명함.  

◈  서비스 불량

  

  사 례 1 / 신 고 인 : Yoshino 0 0 (일본)                            

 ☞ 내    용 : ○○○○○○에 팩스로 예약하였는데 예약이 되어있지 않다고 했다. 예약확인 연락

을 받았다고 하니 주인이 부재중인 기간에 대리인이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밤늦은 시간

에 동생 집으로 찾아가 신세를 지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으므로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추후 유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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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2 / 신 고 인 : 유 0 0 (한국)                     

 ☞ 내    용 : 경남 ○○○○호텔에서 세탁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약속한 시간보다 지연되어 출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총지배인이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유선상으

로 사과하고 향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회신함. 

  사 례 3 / 신 고 인 : 임 0 0 (한국)                    

 ☞ 내    용 : 인천 ○○○○○○펜션을 이용했는데 퇴실이 늦다고 언성을 높이고 불친절하게 대

응한바 개선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환경위생담당직원이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업주와 종업원에게 청결유지 및 서비스

제고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금하

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주지시켜 민원인에게 사과하는 것을 확인함. 

  사 례 4 / 신 고 인 : 고 0 0 (한국)              

 ☞ 내    용 : 부산 ○○○○○콘도 투숙 후 청소관리 직원이 다른 방에서 이불을 가져갔다는 이

유로 아가씨나 학생 등 부적절한 호칭과 언행으로 대응한바 직원 서비스 교육으로 개선을 바

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숙박시설 객실책임자는 고객에게 불손했던 직원의 잘못에 정중히 사과하였으

며 해당 직원에게 사건 경위서와 시말서를 받았고 유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교

육을 실시할 것을 약속함.

  사 례 5 / 신 고 인 : 이 0 0 (한국)             

 ☞ 내    용 : 경남 ○○○○호텔에서 휠체어 대여 장소를 문의하니 모른다고 답변하여 힘들게 

돌아다닌 끝에 휠체어를 대여 할 수 있었다. 객실 손님이 아니라고 무성의하고 불친절하게 대

응했으며 엘리베이터도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개선을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호텔 객실 지배인이 정중히 사과하고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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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생 리상태 불량

  사 례 1 / 신 고 인 : 임 0 0 (한국)                    

 ☞ 내    용 : 강원 ○○○○○호텔을 이용했는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기에 신

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겨울철 난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함.

  사 례 2 / 신 고 인 : Sakahuji 0 0 (일본)                      

 ☞ 내    용 : 서울 ○○○○에서 욕실조명이 10분후 자동 꺼짐 설정이 되어 있어 샤워중 전등이 

꺼지고 컵과 티슈가 비위생적이었고 정수기는 소음이 심해 숙면이 어려웠다. 다른 호텔로 옮

기고자 했으나 여행사를 통한 예약이어서 여행사의 허락이 있어야한다며 취소를 해주지 않았

다. 일본의 여행사의 연락을 기다리며 며칠 더 숙박했고 소음이 심해 전원을 꺼놓은 정수기의 

물은 갈색 물때가 나왔으므로 개선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였

으나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욕실 절전 조명 건은 호텔 측에서 신고인이 지적한 이후 

절전조명 장치를 철거한 것으로 조사됨.

  사 례 3 / 신 고 인 : Michelle 0 0 (미국)                          

 ☞ 내    용 : 서울 ○○○게스트하우스의 객실은 모기를 잡은 흔적 등 시설이 너무 열악했으며 

부엌은 빨래를 널어놓은 좁은 곳을 통과해야 했고 낙후되었다.  

 ☞ 처리결과 : 환경위생과에서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사실상 어려우나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약속함.

  사 례 4 / 신 고 인 :  0 0 (한국)                        

 ☞ 내    용 : 전남 ○○○○휴양림은 청결하지 않은 침구와 식기, 접수직원의 부적절한 서비스 

등 가격대비 관리 및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비수기 차별 요금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이용객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관

리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음. 산막별 이불이 오래되고 퇴색되어 전체 침구류를 구입 교체하였고 

깨끗한 위생관리를 위해 일용인부 2명과 공공근로 5명을 추가 배치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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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5 / 신 고 인 : 0 0 Warren (미국)                        

 ☞ 내    용 : 서울 ○○○호텔 객실의 카펫은 더러웠고 인터넷은 계속 문제였으며 웨스턴스타일

이라고 소개된 아침 뷔페는 서양식이 매우 적었으므로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신혼여행 목적으로 투숙하여 일반실에서 Suite급으로 올려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신고인의 기대수준과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적한 카펫 인터넷은 지속적으로 관

리 점검 할 것이며 뷔페명은 혼동을 줄이기 위해 웨스턴을 삭제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함.

◈  기타

  사 례 1 / 신 고 인 : 안 0 0 (한국)                       

 ☞ 내    용 : 충북 ○○콘도의 스파시설은 사전통보 없는 휴장으로 모처럼의 가족여행에 이용이 

불가했으므로 이동경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콘도 관련부서에서는 휴장일은 안전 보수 작업으로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콘도 예약객과 협력 여행사 등에 사전 통보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통보가 누락된 신고인에게는 

1일분 객실료에 대해 무료제공 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로 모실 것을 약속함.

  사 례 2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서울○○○○호텔은 객실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공사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 항의를 

하니 할인을 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호텔에서 기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 50%할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분 

취소 요청함으로 종결처리.

  사 례 3 / 신 고 인 : Anthony 0 0 (미국)                   

 ☞ 내    용 : 서울 ○○○○호텔에 투숙 중 아내가 사용하던 헤어드라이기에 불꽃이 발생하여 

놀랐으며 화상을 입었으니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 호텔에서 투숙기간 중 고객이 별다른 불편사항을 제기하지 않은 건으로 호텔

에서는 당일 헤어 드라이기 교체 및 사과를 했던 증빙기록을 제출함. 신고 접수 후 서면으로 

사고 발생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해당 헤어드라이어기 제품에 대한 전면 검토로 유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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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원

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함.

  사 례 1 / 신 고 인 : 장 0 0 (한국)

 ☞ 내    용 : ○○○○의 놀이시설 앞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성의가 없었으며, 요금에 

비해 놀이기구 탑승시간이 너무 짧아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개선을 요청

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를 조사한 결과 놀이기구는 규정운행시간에 맞추어 운행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고 직원 불친절과 관련하여 업체로 시정조치 하도록 지도하였음을 회신함

  사 례 2 / 신 고 인 : 0 Young (호주)                        

 ☞ 내    용 : ○○유람선을 타려고 오후 3시쯤 매표소로 갔으나 직원은 6시에 출발하는 유람선

을 타라고 강요했다. 6시에 출발하는 유람선은 싫다고 하니 직원은 일행을 무시하고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기에 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일의 운항표를 확인해보니 3회(13시, 18시, 20시30분)운항하였기에 신고인이 

도착한 시간 이후에 출발하는 18시 유람선을 이용하도록 안내함.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손

님을 방치한 것에 대하여 사과와 직원교육을 실시 할 것을 회신함.

  사 례 3 / 신 고 인 : Saito 0 0 (일본)                        

 ☞ 내    용 : ○○○호텔 면세점 중년 직원은 화난 듯이 대응하고 가격 문의에 무성의하게 답변

하므로 면세점 이용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선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면세점 고객센터에서는 직원교육 실시하여 유사 고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함.

  사 례 4 / 신 고 인 : Wong 0 0 ( 국)                        

 ☞ 내    용 :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영어와 일어로 문의하니 지도 한 장만 주며 도움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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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에서도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결국 기차 시간을 맞추지 못해 곤란한 상황

이 되었다.

 ☞ 처리결과 : 해당 근무자에게 유사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음.

  사 례 5 / 신 고 인 : 시 0 0 (한국)                        

 ☞ 내    용 : ○○○동물원 식당에 있는 냉온수기에서 컵라면에 물을 넣고 있는데 식당직원이 

욕을 하며 몰아세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어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동물원에서 사과문 발송으로 종결처리함.

  사 례 6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일본인 친구가 ○○궁을 찾아 한국어로 표를 사려고 시도하였으나 직원이 찡그리

며 응대하여 대신 구입하게 되었다. 친절한 태도로 관광객을 맞이하길 바라며 관람순서가 표

시된 안내판 설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매표소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 친절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

며 안내표지판 바닥 설치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원형 훼손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치 가능여

부를 검토하여 향후 안내판 정비 시 참고하겠음을 회신함.

  사 례 7 / 신 고 인 : Ishii 0 (일본)                        

 ☞ 내    용 : ○○안내소에서 갈비집 안내를 요청했는데 10여 분후 차가 오더니 신고인 일행을 

데려 가서 납치되는 기분이 들었다. 음식점 또한 일인분만 주문하였는데 2인분을 계산하게 되

었으며 돌아오는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아 불편을 겪은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관련 봉사요원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및 교육을 실시하였음.

  사 례 8 / 신 고 인 : 황 0 0 (한국)                        

 ☞ 내    용 : 자전거 하이킹으로 20명을 모집하여 ○○계곡을 관람하고자 하였는데 자전거 출입

을 거절하여 불편을 겪었다. 거절하는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였으므로 조치를 바라며 거부 규정을 

문의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불편을 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해당 구간은 차량 

출입시 탐방객안전사고 및 혼잡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차량(공원사무소에서 승인한 거주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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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쇼  핑

량, 사찰차량, 공무차량, 그 밖에 환자수송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곳으로 공원관리상 애로가 많은 지역임을 설명하고 해당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

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임을 회신함.

  사 례 9 / 신 고 인 : 황 0 0 (한국)                        

 ☞ 내    용 : ○○관광안내소를 찾았는데 직원들이 각자 모니터만 보며 손님을 맞이해 주지 않

았다.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도 안내를 받으려 기다렸으나 아무도 응대를 해주지 않았다. 

관광안내소는 부산의 얼굴이므로 서비스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위탁기관에 통보하여 직원 친절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안내원 

2명에게는 시말서를 요구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통보함.

  사 례 10 / 신 고 인 : 민 0 0 (한국)                        

 ☞ 내    용 : ○○정 계곡에 가고자 하였으나 인근 매점 영업주는 다른 데서 산 음식물을 들고 

출입할 수 없다는 횡포로 불편을 겪은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신고인이 불편을 겪은 팔각정 휴게소 주변지역 약4,000평 정도가 사유지로서 사유

지 내 청결유지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청소원을 고용 주변지역 청소 및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

이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함. 담당 공무원이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관광객들이 이용에 어려움

이 없도록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지역을 찾는 탐방객에게 좀더 친절한 안내를 하도록 권장하였음.

 

◈  제품  맞춤불량

  사 례 1 / 신 고 인 : Yangzhanru 0 0 ( 국)                     

 ☞ 내    용 : 단체여행 중 ○○○○○○○이라는 쇼핑센터에서 인삼분말골드(1200g)를 670달러

에 구입하였다. 개봉하니 총 중량이 432g밖에 되지 않았고 인천공항면세점보다 가격도 비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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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는 등록취소 되었으며 쇼핑센터에서 상품을 반품 받고 환불조치함.

  사 례 2 / 신 고 인 : Terao 0 0 (일본)                       

 ☞ 내    용 : 서울 ○○○○에서 인삼제품을 구입하고 귀국 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이었다. 기한이 지난 상품을 우송료를 들여보낼 수 없으며, 새로운 상품을 보내주도록 상점으

로 연락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에서 새로운 상품을 발송하였으며 차후에 유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함. 

  사 례 3 / 신 고 인 : Kuboki 0 (일본)                    

 ☞ 내    용 : 서울의 ○○관광안내소에 있는 판매장에서 DVD를 구입했으나 일본어 자막이 나오

지 않으므로 환불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판매점에서 반송료 포함 24,000엔을 신고인의 계좌로 환불 조치함.

  사 례 4 / 신 고 인 : 한 0 0 (한국)                     

 ☞ 내    용 : 경주방문 중에 ○○공예에서 도자기 체험을 하였는데 10여일 후 택배 우송을 약속

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었고 깨진 채로 배달되었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체로 현장 방문하여 관광객에게 친절하도록 계도하였으며 도자기 체험비와 

택배비를 환불하였음. 

  사 례 5 / 신 고 인 : Ashiya 0 0 (일본)                     

 ☞ 내    용 : 제주 ○○○○○에서 오미자차를 구입한 후 귀국해서 확인하니 내용물이 흘러 있었

다. 내용물도 계량해보니 표시된 1,000g에 훨씬 미달이었음. 직접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 

중이며 ISO9001인증공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품 포장지의 겉면

을 복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종결 처리함.



4. 부 록

 

- 71 -

  사 례 6 / 신 고 인 : Yoshida 0 0 (일본)                     

 ☞ 내    용 : 서울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으나 구토, 현기증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조언

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환불은 불가하나 렌즈교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안경을 가지고 방문해달라고 하

는 안경점의 답변내용을 신고인에게 전달함.

◈  환불  제품교환 요청

  사 례 1 / 신 고 인 : Igaki 0 0 (일본)                           

 ☞ 내    용 : 이태원 ○○○○에서 지난 2월에 구두를 맞춤 주문하였으나 4월이 되도록 도착하

지 않아 문의하니 디자인이 어려워 만들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더 기다려달라는 등 계속 지연

시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7월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한 결과 제작업체의 사정으로 물건을 만들지 못

하여 배송을 하지 못하였기에 환불하기로 함(8월 14일 송금 영수증 사본 수령)

◈  탁송지연

  사 례 1 / 신 고 인 : Fujii 0 0 (일본)                      

 ☞ 내    용 : 이태원 ○○○에서 신용카드로 겨울용 자켓을 구입 했는데 우송이 지연되고 있으

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쟈켓 속 다운을 다른 업체를 통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송이 늦어졌음을 해명하였으며 1월 14일 신고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사 례 2 / 신 고 인 : Horiguchi 0 0 (일본)                      

 ☞ 내    용 : 이태원 ○○○에서 웨스턴부츠를 맞춤주문 했으나 우송이 지연되고 있다. 전화로 

확인하니 2005년 11월에 선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발송 증명을 요청했으나 그것도 보내주지 

않고 있으므로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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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 해당 업소에서 신용카드회사를 통하여 환불조치 하였음을 확인함. 

◈  계약불이행

  사 례 1 / 신 고 인 : 문 0 0 (한국)                      

 ☞ 내    용 : ○○면세점에서 구입한 목걸이를 인도장에서 수령 일본에서 확인해 보니 상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상자였기에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판매점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누락된 물품의 조속한 우송을 요청함.

  사 례 2 / 신 고 인 : Kuroda 0 0 (일본)                    

 ☞ 내    용 : ○○면세점에서 가방 구입하여 귀국 후 확인하니 다른 종류의 가방이 들어 있었기

에 교환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면세점 크린팀에서 신고인과 통화 후 교환 조치함.

◈  기 타

  사 례 1 / 신 고 인 : Sekiguchi 0 (일본)                      

 ☞ 내    용 : 동대문 ○○에서 정장을 구입하고 9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귀국 후 받

은 청구서에는 980,000원이 청구되었다. 상점의 실수로 생각되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에서 3월 10일 차액을 송금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준

수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함. 

  사 례 2 / 신 고 인 : Carol 0 (홍콩)                      

 ☞ 내    용 :  ○○○리펀드로 인천공항 출국 시 부가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진행상황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 회사에서 신고인에게 US$17을 보내고 발송 영수증을 보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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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  시

  사 례 3 / 신 고 인 : Shimatani 0 (일본)                      

 ☞ 내    용 : 남대문 ○○○에서 모피를 구입하는데 사이즈 M 과 S가 별 차이 없었으며 재차 

확인하고 M으로 구입하였으나 라벨만 바꿔서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대단히 유감스

러운 일이다.

 ☞ 처리결과 : 모피코트에 상표를 붙일 때 남은 흔적은 다른 상품도 동일하며 반품을 원할 경우 

해당 업소에서 가능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키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함. 

  사 례 4 / 신 고 인 : 亚 0 ( 만)                      
 ☞ 내    용 : 한국여행 중 가이드가 한국정부가 지정한 인삼전문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6개 농축

액 150g을 572$나 주고 구입하였다. 친척은 같은 물건을 200$에 구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인삼제품의 가격은 재배, 가공 방법 및 횟수, 판매처, 회사지명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신고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입장임을 설명함.  

아울러 제품에 대한 환불을 원할 경우, 여행사나 공사로 세부내용을 보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추가적인 회신이 없어 종결함.

◈  부당요   미터기 사용거부  

  사 례 1 / 신 고 인 : Victoria 0 0 (미국)                      

 ☞ 내    용 : 신고인은 유아를 동반하여 사○○○○택시를 이용하였는데 요금이 5,000원이 나와 

서 10,000원을 지불했다. 기사는 잔돈이 없다며 바로 교환해 오겠다고 떠났고 40여분을 기다

렸으나 오지 않았다. 

 ☞ 처리결과 : 택시 불편사항 발생에 당 센터에서 정중히 사과하였으며 택시번호는 서울3○의 순

으로 서울시에 차량 조회를 하여 해당기사를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함. 그러나 차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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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결과 상기 번호로 3대의 차량이 있으며 관할구청이 달라 감독기관으로 이송이 불가함을 통

보하고 신고인이 양해함으로 종결함. 

  사 례 2 / 신 고 인 : Brian 0 (홍콩)                            

 ☞ 내    용 : 서울33바○○○○택시 기사는 조선호텔에서 일산까지 요금 문의에 대략 2만원이라

고 하였고 영수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도착해서 보니 미터요금은 25,500원이었는데 기사는 

30,000원을 요구했다. 영수증은 25,500원으로 발행하고 30,000원을 요구했으므로 조치를 바

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민원내용에 대한 운전자의 의견진술과 필요 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교통불편신

고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행정처분하고 불편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지도하도록 할 것임을 회신함.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해당 운전자에

게 과태료 300,000원 부과함.

  사 례 3 / 신 고 인 : Wakimura 0 (일본)                    

 ☞ 내    용 : 동대문에서 로얄호텔까지 사○○○○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큰길에 내려주며 1인당 

25,000원을 요구했다. 이에 항의하니 2인에 30,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영수증 발급도 거부하였다

 ☞ 처리결과 : 택시불편사항 발생에 동 센터에서 안타까움과 사과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택시번

호 불충분으로 감독기관으로 이송과 같은 직접조치가 불가함을 통보함.       

  사 례 4 / 신 고 인 : Morita 0 (일본)                          

 ☞ 내    용 : 동대문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한 운전기사가 일본어로 말을 걸

어왔다. 모범택시기사라고 생각하고 시티팔레스호텔까지 갔는데 15분 거리에 66,000원을 요

구했다. 이런 택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처리결과 : 택시불편사항 발생에 동 센터에서 안타까움과 사과를 전달하였음. 그러나 택시번호 

불충분으로 감독기관으로 이송과 같은 직접조치가 불가함을 통보함.

  사 례 5 / 신 고 인 : 이 0 0 (일본)                          

 ☞ 내    용 : ○○운수 택시로 의정부역에서 대장금 테마파크로 갔는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았

고 낡은 차량으로 120k이상 달리며 무리한 추월을 반복하였다. 또한 행선지 적은 종이를 무례

하게 가져가거나 도로변의 행인에게 큰소리로 물어보는 등 불편을 겪어 신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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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 해당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신고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

으며 관계법규에 의거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처리 할 것임. 아울러 항상 친절한 대중

교통질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함.

  사 례 6 / 신 고 인 : Loo 0 0 (말 이지아)                          

 ☞ 내    용 :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명동에서 신촌까지 이동하려는데 많은 택시가 30,000원을 요

구했다. 결국 45분 이상 걸려 18,000원에 택시를 이용하였다. 가격이 터무니없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문의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택시가 정차 후 목적지를 듣고 손님을 태우지 않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의 부당행위는 택시번호를 기록 신고하면 심의를 통해 운전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을 통보함.  

아울러 자정 이후에는 20%의 심야할증 요금이 부과됨을 신고인에게 안내함.

◈  승차거부  도 하차 강요 

  사 례 1 / 신 고 인 : 이 0 0 (한국)

 ☞ 내    용 : 서울31사○○○○ 택시가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승차 거부한바 신고함.

 ☞ 처리결과 :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결과 해당 운전자에게 경고처분함. 

  사 례 2 / 신 고 인 : Silvie 0 ( 랑스)

 ☞ 내    용 : 이태원에서 서울34아○○○○에 승차 후 하얏트호텔이라고 말하니 “No”라고 하며 

내리라고 하였다.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결과 해당 운전자에게 승차거부로 과태료 200,000원 처분함.

◈  난폭운   우회운  

  사 례 1 / 신 고 인 : Colin 0 0 (홍콩)                              

 ☞ 내    용 : 서울 34사 ○○○○택시로 명동에서 타워호텔까지 가는데 운전기사는 담배를 피우

려 했으며 다른 호텔로 데려다 주며 길을 모르는 척하고 영수증 요구에 화를 냈다. 이러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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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사로 인하여 관광한국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운수회사에 대한 경고조치와 운전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함. 

  사 례 2 / 신 고 인 : Shelly 0 (홍콩)                              

 ☞ 내    용 : 서울 33자○○○○ 택시를 이용 충정로에서 서울힐튼호텔까지 가는데 기사가 빙빙 

도는 것 같더니 9,100원이 나왔다. 동일구간을 비슷한 시간대에 이용했는데 3,900원을 지불

한 영수증 2개를 동봉하니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 운수회사에 300,000원 과태료와 운전자에게 앞으로는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사 례 3 / 신 고 인 : Ann 0 (홍콩)                              

 ☞ 내    용 :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서 논현역까지 택시를 몇 차례 이용하였고 통상 2~3,000원 

금액을 지불하였다. 딸과 함께 탑승하여 한국어로된 명함을 보여주고 출발하였는데 고속도로

까지 가더니 다시 돌아와서 요금이 11,600원이 나오게 되었다. 기사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라 

너무 무서웠으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며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신고인이 탑승 중 여러 번호를 적었으나 서울 소재 개인택시 중 차량번호 2○○○

으로 5대가 조회되고, 제시한 전화번호는 택시회사 번호가 아니라 콜서비스와, 415-9521(개

인택시 조합) 번호로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차량번호나 기사의 택시면허 번호 미상으로 감독

기관으로 이송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통보함.

◈  운 기사 불친  

  사 례 1 / 신 고 인 : 0 Berry (미국)                              

 ☞ 내    용 : 서울32사○○○○택시로 남산체육관까지 갔으나 처음에는 승차거부를 하였고 하차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신고인에게 호통을 치며 핸드폰을 뺏었다. 덴마크대사관 앞에 있던 

한국경찰이 도와주어 핸드폰은 돌려받았으나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운전기사 불친절은 처분근거가 없으므로 불문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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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항  항공

  사 례 2 / 신 고 인 : 0 Mcgrath (미국)                              

 ☞ 내    용 : 대학 영어교수로 한국에서 십년을 살면서 외국에서 돌아 올 때마다 택시를 이용하

였다. 기사들이 미국돈이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무거운 짐을 승하차시키는데 전혀 도와

주지 않는 불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 처리결과 : 택시 번호 미상으로 감독기관 이송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각 택

시조합 지도부로 신고내용을 이송하여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반영하도록 요청함.

◈  운 기사 호객행

  사 례 1 / 신 고 인 : 조 0 0 (한국)                   

 ☞ 내    용 : 한라산 성판악에 차를 주차하고 등반한 다음, 관음사로 하산하여 택시로 돌아가고

자 하였는데 기사들이 요금15,000원에 대한 호객행위로 불편을 겪은바 단속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제주시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택시조합에 민원사항을 알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6월 15일 개인택시 부장과 현장에 나가보

니 법인택시 약 8대와 개인택시 약 5대정도가 있어 운전기사들에게 주의 조치함.

◈  항공사 서비스 리 미흡

  사 례 1 / 신 고 인 : 최 0 0 (한국)                          

 ☞ 내    용 : 로얄○○○항공의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운항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지연운항을 처리함에 있어 사전 준비와 승객조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항공사에 주의 조치하고 사과문 발송 및 자세한 경위를 설명토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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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신함.

  사 례 2 / 신 고 인 : 0 Houlbrook ( 국)                 

 ☞ 내    용 : ○○항공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인 승무원이 외국

인 승무원이 겁을 먹을 정도로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다른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매너는 보지 

못했으며 한국사람 중에도 흔하지 않은 무례한 태도였기에 승무원간의 표준예절인지 알고 싶

다. 그 승무원의 서비스 태도도 최악이었다. 

 ☞ 처리결과 : 해당항공사에서는 서비스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언급된 특정승

무원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경위서 징수 및 벌점처리 

하였으며 직원은 고객만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

는 내용으로 신고인에게 회신함.

  사 례 3 / 신 고 인 : 박 0 0 (한국)                    

 ☞ 내    용 : 세부○○○항공으로 필리핀 세부 여행을 갔으나 김해 도착 직항편의 결항으로 마

닐라경유로 변경되었음. 에어컨이 안 되는 공항에서 대기하였으며 12시간 도착지연으로 불편

을 겪은바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항공기의 지연운항에 대하여 해당 항공사로 고객에게 자세한 설명과 사과문 발송

을 권고함. 

  사 례 4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항공의 갑작스러운 취소로 항공사가 제공한 저급한 호텔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현지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무신경하게 대응하는바 대책

을 문의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항공사에서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호텔과 식사, 차량

제공 이외의 보상은 불가능함. 본사 관련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여 향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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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 이용 련

  사 례 1 / 신 고 인 : Izawa 0 0 (일본)

 ☞ 내    용 : ○○공항 사우나는 가격에 비해 시설이 미흡 불만족하였으므로 여행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로 시설투자 및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으며 다음 방문 시 보다 나은 서비

스로 맞이할 것임을 회신함. 

◈  출입국 리소, 세 직원 련 불친

  사 례 1 / 신 고 인 : Chan 0 0 (홍콩)                            

 ☞ 내    용 :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가족이 같이 통과하려하자 예의 없는 말투로 한사람씩 

오라고 하였다. 상급자를 찾아 항의했지만 무성의한 태도였으므로 이에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입국심사시 한명씩 진행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내

용의 양해문을 발송함.

  사 례 2 / 신 고 인 : L 0 0 (일본)                            

 ☞ 내    용 : ○○공항 출국 시 보안 검색대에서 코트를 벗으라는 강압적인 태도에 불쾌하였다.  

코트가 아니고 안에 탱크탑 밖에 입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재차 명령조로 말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공항이용 중 불편을 끼친 점 사과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유사한 불편사항이 없

도록 하겠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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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식

  사 례 1 / 신 고 인 : 최 0 0 (한국)                        

 ☞ 내    용 : 해돋이 관광 후 정동진역 인근 횟집을 찾았는데 직원이 불친절하고 음식가격이 너

무 비싸 바닷가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종업원 불친절과 관련하여 업주로부터 사과, 재발방지 약속과 친절봉사로 안내하도

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음식가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차림표와 

가격 표시를 하여 손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활어가격은 태풍과 장마 등 일기와 어

획량 등에 의해 가격변동요인이 심하여 시가로 요금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회신함.

  사 례 2 / 신 고 인 : 최 0 0 (한국)                        

 ☞ 내    용 : 인사동 ○○식당을 이용했으나 주문한 식사가 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주방의 실수로 돌리면서 사과도 없었으며 음식비 환불 요구에 불친절한 태도로 응대했

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 위치한 음식점이므로 직원의 태도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환경위생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의를 촉구함. 

  사 례 3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남대문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외국인 손님과 음식을 먹었으나 주문 수량을 두 배로 

계산하고 음식의 양도 매우 적었다. 가격표시를 의무화 하고 부당행위 적발 시 벌금부과 및 

영업금지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노점상은 관할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무허가 영업이므로 행정조

치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위생적인 면에 문제가 있으므로 여행객들의 이용 자제가 필요한 사항임. 

  사 례 4 / 신 고 인 : Yaguchi 0 (일본)                        

 ☞ 내    용 : ○○○카페에서 양철도시락을 먹었으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실내는 매우 더

웠고 그렇게 높은 온도에 두었던 도시락을 먹었으니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조

치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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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 처리결과 : 해당 카페에 대한 위생 및 청결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확인점검 하였으며 관

광지 내 전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교육을 실시함. 관할 보건소에서 도시락 2점을 수거하여 검

사한 결과, 식중독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종사자 2명의 체변검사도 실시하였으나 장내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음. 

  사 례 5 / 신 고 인 : Yamazaki 0 (일본)                        

 ☞ 내    용 : 5,000원짜리가 많이 있는 한글메뉴판과 다르게 일본어로 된 메뉴판에는 주로

15,000원 이상 뿐이었다. 한글에 있던 5,000원짜리 비빔밥을 원하였으나 그릇이 다르다고 주

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웠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나 일본어 표시 가격 메뉴판을 비치한 사실

이 없다고 진술하여 메뉴판 이중 운영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였고, 돌솥비빔밥과 일반 비빔밥

의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릇을 보여주고 손님이 원한 5,000원 비빔밥으로 제공했다고 

함.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불편사항으로 향후 외국인에게 더욱 친절하게 응대

하고 사소한 오해라도 발생하지 않게 배려하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음. 

  사 례 1 / 신 고 인 : 나 0 0 (한국)                        

 ☞ 내    용 : 전북 ○○온천에 새해 연휴에 가서 사람이 많아 대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

을 먼저 입장시키는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바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관리부장과 면담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담당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는 대기 번호표 기기를 구입하

는 등 유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사 례 2 / 신 고 인 : 곽 0 0 (한국)                            

 ☞ 내    용 : 전남 ○○○눈썰매장을 이용하다 옆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으나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았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운영자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촉구함. 앞으로 안전사



2006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 82 -

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및 행정 지도점검을 

확대하여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회신함.

  사 례 3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화성행궁열차를 설 연휴에 이용하고자 방문했는데 정기휴무일로 이용이 불가하였

다. 방문객이 많은 명절기간에는 휴무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화성행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정기휴관일 조정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원시 화성사업소로 이송함.

  사 례 4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산 관리소 직원의 차량 진입 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차량은 통제하는 반

면 일반차량의 출입을 허용하는 일관성 없는 처리에 문제가 있는바 시정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등산로 차량통제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를 바라며, 신고 건에 대

해 관리사무소에 확인결과 동행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였고 민간인 차량은 기

도원 운영차량 및 매점운영을 위한 짐 운반차량으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임을 회신함.

  사 례 5 / 신 고 인 : 陳 0 0 ( 국)

 ☞ 내    용 : 서울83자○○○○ 콜밴으로 동대문에서 롯데월드호텔까지 요금을 문의하니 미터

요금이라고 하여 이용했으나 6만원을 요구하였다. 너무 많은 금액이어서 가이드와 호텔직원에

게 문의하니 15,000원 정도라고 하였다.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가자고 했으나 주변 

경찰서를 찾지 못하고 5만원에 운전기사와 합의를 하였다. 

 ☞ 처리결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행정처분 불가함을 회신함. 

  사 례 6 / 신 고 인 : 박 0 0 (한국)

 ☞ 내    용 : 종묘를 다녀왔는데 마이크 소리와 노래 소리 등 소음으로 신성한 곳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으므로 개선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종묘앞 광장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공원이 아니라 서울역 광장과 같이 

시민들의 집회광장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재는 

없으나 문화재청과 관할기관인 서울시청, 종로구청 관계자협의를 거쳐 기본정비계획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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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음을 회신함. 

  사 례 7 / 신 고 인 : 하 0 0 (한국)

 ☞ 내    용 :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한옥마을 앞에서 13명이 기다렸는데 정해진 시

각에 오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 기다리는 손님을 시간을 엄수하여 운행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운영업체 조사결과 운행일지와 버스의 운행기록계상 버스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운전기사와 가이드로 하여금 정류장 통과예정시간을 준수하고 정류장 대기승객을 충

분히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통보함. 

  사 례 8 / 신 고 인 : 곽 0 0 (한국)                       

 ☞ 내    용 : 외도 관광 후 장승포로 돌아가는 중에 유람선에서 승객들의 가무로 안전사고위험

이 있으며 동행한 외국인에게 부끄러웠던바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봄철 행락객 급증을 대비하여 선박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장승포 유람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교육과 주의경고 조치 후 안전운항에 

전념할 것임을 약속함. 동일 민원사례발생시 행정제재 고지와 강력하게 주의 촉구 조치하고 

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통지함.

  사 례 9 / 신 고 인 : 박 0 0 (한국)                        

 ☞ 내    용 : ○○○도립공원에서 모친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계단에서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당했다. 

보험처리과정에서 도립공원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리소홀에 대한 조치와 사과를 바란다.

 ☞ 처리결과 : 케이블카에서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민원인의 추가보상요구로 보험회사와 협의 중

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책임자에게 조

치하고 보상 문제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함.

  사 례 10 / 신 고 인 : Hisayo 0 0 (일본)                     

 ☞ 내    용 : ○○○○한증막을 이용했는데 때 이와 목욕은 10분이 안되는 서비스에 72,000원

이었다. 대기 순서 관리가 안 되었고 머드팩이 마르기도 전에 지워 버리는 등 서비스 관리가 

엉망이었으므로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로 유사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사과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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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11 / 신 고 인 : 이 0 0 (한국)                        

 ☞ 내    용 : 천태산 ○○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어 등산이 목적이며 문화재 

관람은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니 욕설과 난폭한 태도로 대응하였기에 신고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내용을 안내판에 기재하여 매표소 입구에 

설치하고, 영수증에 해당 사찰 직인을 찍어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해당 사찰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함.

  사 례 12 / 신 고 인 : 오 0 0 (한국)                        

 ☞ 내    용 : 제주 ○○렌트카로 차량을 대여했는데 카드결제 시 수수료 부과, 차량 반납시 긁

힌 자국이 있다며 50,000원을 청구하는 등 불편을 겪었고 이는 상습적인 관행을 보이므로 조

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의견진술을 실시한바 차량을 대여하면서 차

량외관 체크 시 대부분의 고객들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발생한 불편사항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및 주요약관에도 차량운행 중 사고발생시 수리비와 감가삼각비, 휴차보상료는 임차인

의 부담으로 되어있음. 또한 대여요금은 현금과 카드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예약부직원

이 임의대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함.

  사 례 13 / 신 고 인 : Watanabe 0 (일본)                    

 ☞ 내    용 : ○○○○박물관에서 PDA를 대여 사용 중 백자코너에서 작동이 안 되어 교환을 하

였다. 다시 작동되지 않던 PDA가 불상코너에서는 크게 나왔다. 센서에 문제가 있으나 직원은 

대여자의 실수로 단정하는 태도에 시정을 바라며 일본어 오류도 많으므로 개선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 결과 : 해당 박물관에서는 매주 월요일 휴관마다 송신기 교체작업을 하여 6월초 백자실 

송신기를 교체하고 감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안내기계의 일본어 오류 부분을 알려

주면 큐레이터에게 수정하도록 전달할 것임을 통보함. 

  사 례 14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가족동반으로 제주도를 여행하는데 유모차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공중화장실에

서 조차 기저귀 교환대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제주공항 내 기념품 가격이 너무 비싼바 이에 

조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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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 제주 자연경관 관람 위주의 관광지중 성산일출봉, 산방굴사 등 휠체어나 유모차가 

원천적으로 이용불가한 곳이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내 많은 관광지에 경사로 설치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기저귀 교환대

등이 공중화장실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신고인에게 회신함.

  사 례 15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호미곶 ○○○○○○○기념품점에는 직원이 없었으며 상품 관리도 소홀했다. 커피

숍에서 커피와 약과를 먹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기에 조치를 바란다.

 ☞ 처리결과 : 해당 업소 운영자와 업무협조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상품의 질적 향상과 종업원 

관리,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호미곶 관광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 편의를 최대

한 제공하도록 할 것임을 회신함. 

  사 례 16 / 신 고 인 : 유 0 0 (한국)                      

 ☞ 내    용 : ○○산 산행을 매일하고 있으나 호암사 바위언덕 길이 미끄럽고 위험하므로 이용

객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PP로프는 일반탐방객이 임시 설치해 놓은 것으로 판단

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로프를 교체하여 안전시설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

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였음.

  사 례 17 / 신 고 인 : 우 0  0 (한국)                                

 ☞ 내    용 : ○○○해수욕장에서 안내원에게 10,000원을 지불하고 텐트를 설치하였는데 다른 

관리원이 와서 또 20,000원을 내라고 하여 실랑이 끝에 돌아와야 했다. 부녀회와 청년회가 이

중으로 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주민발전협의회를 해수욕장 수탁관리자로 선정 관광객에게 텐트비를 수수하

여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중수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

관리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함.

  사 례 18 / 신 고 인 :  0 0 (한국)                    

 ☞ 내    용 : 울릉도로 여행을 하고자 선편을 확인하니 포항으로 나오는 편이 오전 5시로 너무 

이른 시간이라 이용이 불편하니 오후시간대로 증설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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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 해당 여행사로 관광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시간만 예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친절봉사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할 것임을 

회신함. 

  사 례 19 / 신 고 인 : 신 0 0 (한국)                    

 ☞ 내    용 : ○○○해수욕장을 찾아 국립공원입장료를 내고 텐트는 무료라는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텐트 한 동당 20,000원씩을 내라고 했다. 다음 날 직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무성의하게 응대를 했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단속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송림지역이 사유지임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자릿세 징수 등 불법, 무질서 행위

를 단속하기 위하여 별도의 단속팀을 구성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을 

피해 샤워할 때의 물 사용료 명목 등으로 자릿세를 징수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해명함.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 강화로 유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직원의 대응 방법이 미숙했던 점을 사과함.  

  사 례 20 / 신 고 인 : 박 0 0 (한국)                         

 ☞ 내    용 : 수해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관광을 적극 권장하는 캠페인에 힘입어 교통난을 감수

하고 주문진해수욕장 을 찾았으나 그늘막·튜브 대여료, 민박집의 숙박료 등의 바가지요금과 

식당의 성의 없는 음식으로 불편을 겪은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수욕장 개장 전 상가대표 및 시설물 관계자와 수차례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바

가지요금 근절교육을 하였으며 개장 후에도 수시단속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력히 행정지

도 하거나,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점을 사과함. 관광객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못 미치거나 일부 개인욕심을 챙기려는 상인들로 불

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당면과제 임을 설명하고 불편을 겪은 식당 및 상가 명을 알려주면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함.

  사 례 21 / 신 고 인 : 문 0 0 (한국)                  

 ☞ 내    용 : ○○해수욕장을 찾았으나 파라솔 대여료가 30,000원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개선을 바라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수욕장운영을 위해 번영회 및 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에서는 각종 시

설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재 위탁운영하며 요금은 자율요금제로 자율요금게시 등으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음을 설명함. 요금신고와 관련 현지에 조사한바 파라솔 2만원(1일), 0.5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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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튜브대여료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다요금징수 등 각종 관광 불편사항에 

대해 사과드리며 추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함.

  사 례 22 / 신 고 인 : 장 0 0 (한국)                     

 ☞ 내    용 : ○○동굴에 다녀왔으나 조명시설이 열악하여 동굴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없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람객의 보행을 돕고 동굴의 신비한 아름

다움을 잘 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의 개선을 건의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조명시설이 어두운 부분은 인정하나 동굴 전문학자들로 부터 진단을 실시하고 있

는바 조도 70-100럭스가 적당하다고 하여 이에 준하여 조명을 설치하였음. 밝은 조명은 녹색

곰팡이가 피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녹색곰팡이가 흑색으로 변한 후 각질처럼 일어나게 되어 

천연동굴로서의 생명을 잃게 됨을 설명함. 고수동굴은 훼손을 막기 위해 조명 방향을 주기적

으로 바꾸는 등 천연자연 동굴로서 보존관리와 미흡한 부분을 연구 검토하여 쾌적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함.

  사 례 23 / 신 고 인 : 김 0 0 (한국)                     

 ☞ 내    용 : ○○항 화장실이 불결하였으며 이용객을 위해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터미널은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객선사에 주지

하여 여객선터미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방문객 불편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함.

  사 례 24 / 신 고 인 : Takashi 0 (일본)                         

 ☞ 내    용 : 횡단보도를 잘 찾을 수 없고 큰길에서는 지하도로 건너야 하며 노인이나 장애인들

에게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이중요금을 부가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개선을  

바란다. 반대로 교통요금이 싸고 이방인에게 친절한 것은 아주 좋은 점이다.

 ☞ 처리결과 : 신고내용이 범국민 의식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신고대상 없어 처리 

불가함.

  사 례 25 / 신 고 인 : 정 0  0 (한국)                     

 ☞ 내    용 : 제주행 ○○운수를 이용하였는데 예정된 출발시간 오전10:30분 보다 이른 오전

10:21에 출발하여 뛰어서 승선해야 했다. 당일 기상이 좋아 일찍 출발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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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편 외 신고

이용객들에게 사전 방송이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처리결과 : 해당 선사로 여객선 운항시간표에 의한 시간 철저 준수 지시와 유사한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보다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회신함.

  사 례 1 / 신 고 인 : Tsunemi 0 (일본)                         

 ☞ 내    용 : 한국어 공부를 하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아들이 항공권 

예약 문제로 곤란을 겪었는데 인

천공항 공사 직원과 대한항공 직

원의 따스한 보살핌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마음

을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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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2 / 신 고 인 : Harasei 0 (일본)                         

 ☞ 내    용 : 인천국제공항에서 가

방을 분실했는데 경찰이 분실물센

터로 가져다주었습니다. 가방 안에

는 여권, 현금, 귀국항공권 등이 

들어 있어 결코 찾을 수 없을 것

으로 생각했는데 무사히 돌려받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

다. 가방을 찾아준 경찰에게 사례

하려고 했으나 규정이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경찰에

게 매우 감사하며 이러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 례 3 / 신 고 인 : 0 Jackson (캐나다)                         

 ☞ 내    용 : 한 달 동안 아름다운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였으며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도움으로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더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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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4 / 신 고 인 : Toda 0 (일본)                         

 ☞ 내    용 : 구두를 주문하고 두 

달이 지나도 물건을 받지 못하던 

차 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용산

구청 지역경제과의 조치로 물건을 

받게 되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 례 5 / 신 고 인 : Yasuyama 0 (일본)                         

 ☞ 내    용 : 부산시립공원묘지를 

방문하고자 범어사역까지 갔는데 

초행이라 파출소에 길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장님의 배려로 순찰

차로 데려다 주어 일본인 위령비

를 참배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업

무 중에 수고를 끼친 경찰에게 감

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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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6 / 신 고 인 : Ishikawa 0 (일본)                         

 ☞ 내    용 : 처음 한국을 여행했으

나 어디를 가도 모든 분들이 친절

하여 감격했습니다. 한일우호에 기

여하고 싶으며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면 보답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었기에 감사의 뜻을 전

합니다.

  사 례 7 / 신 고 인 : Sunate 0 (태국)                         

 ☞ 내    용 : 태국에서 항공사관련 

일을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해 좋

지 않은 인상이 가지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서울을 여행하면서 달

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도

와줘서 정말 기뻤고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시장에 모

든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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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국
내
여
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국내여행 표준
약관과 동일하
게 규정-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

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
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
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
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여행업, 숙박업, 자동차 여업, 운수업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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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
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
준수)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100%(위
약금)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
고로 인한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운송수단의 고
장, 교통사고등 
운수업체의 고의
ㆍ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국
외
여
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
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계약금 환급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
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행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
쳤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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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숙   
박 
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자동 
차대 
여업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전 취소통보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이내 취소통보시
  ②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2) 대여기간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의 중도 해지시
  ② 인도이전의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시
  ③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예약금 전액 환급
-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금의 10% 공제후 환급
- 대체차량 제공 또는 대여요금 전액환급
- 잔여기간 해당요금 환급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자동
차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계약후 운송취소(출발전)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

운송도중 버스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운임환급 및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2) 계약과 상이한 운송(출발후)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3)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

일반
화물
개별
화물
용달
화물

1) 운송 중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
로 인한 사고 피해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
배상

다만, 소비자 귀책사유
로 인한 손해나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함
농ㆍ수ㆍ축산물의 피해
(분실, 훼손, 감량 등)에 
대한 보상금액산정은 화
물운송장상의 도착지 인
도일을 기준으로 현시세
를 적용함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ㆍ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피해

3)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피
해

4) 소비자와 협의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징수

차액 환급

시외
버스

1) 위탁 수하물의 분실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고속버스 등 운송약관을 
참고하여 규정2)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

운행취소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
상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여행불원시：잔여구간 운
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
액의 20% 환급
여행계속시：대체차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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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

3)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지연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운임의 10% 배상 

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운임의 20% 배상 

4)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5) 여객이 승차권 반환시(여행보류시)

출발 전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

출발 후 2일까지 운임의 20% 공제 후 환급. 
단, 주말, 연휴, 명절의 경
우 출발 후 운임의 50% 공
제 후 환급

출발 후 3일 경과 후 무효

철도
(여
객)

1) 열차운행 중지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전쟁·소요·천재지
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
임· 요금 환불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에 환불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

승차권에 표시 된 운임·요
금 전액 환불

2) 열차 지연

종별→
K
T
X

일
반
열
차

지연
시간↓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

/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환불금액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
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
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
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
은 제외

3) 승차권 반환

- 입석·자유석 승차권

출발시각 이전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불 최저수수료는 여객운송
약관 별표에 정한 금액
으로 한다.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도착역 도
착시각까지

운임의 5% 공제 후 환불

- 좌석지정 승차권

출발 2일 이전까지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불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
까지

운임·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출발 후 
10분 이전까지

운임·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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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각 10분경과 후부터 도착
역 도착시각까지

운임·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철도
(화
물)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손해액 배상

항공
(국내
여객)

1) 위탁수하물의 분실ㆍ파손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
고가격으로 배상

2)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
행.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
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제외

체재필요시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확약된 항공편의 운항취
소, 확약된 예약을 예약
자 또는 탑승자의 확인
을 거치지 않고 예약취
소, 초과예약, 확약된 
항공권 소유자의 예약기
록 미비 대체편은 12시
간 이내 제공된 경우를 
말함.(타 항공사 포함)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20% 배상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3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
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3)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
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
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는 제외

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①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운송  
지연

운임의 20% 배상

② 3시간 이상 운송지연 운임의 30% 배상

4)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 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
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
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
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
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지불운임 전액 환급

항공권 일부 사용시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5) 항공권 분실시 환급조건

①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
우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
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
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
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지불운임 전액 환급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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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대체항공권구입금액 환급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
공사 및 동일구간 이용
조건

(국제
여객)

1)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
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

2)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항공권 일부 미사용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
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3) 항공권 분실시의 환급조건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
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
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
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①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
우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지불운임 전액 환급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②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
공사, 구간 및 등급 이
용조건

③ 분실항공권 재발행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시 배상동
의 및 적용서비스요금
(재발행수수료) 여객부
담조건

4)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
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
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
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목적지 도착 기준
각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7 2시간 이내에 재확인규
정 미준수하여 취소된 경
우 제외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
도임.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 
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운항시간 4시간 이내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USD 100 배상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USD 200 배상

-운항시간 4시간 초과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USD 200 배상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USD 4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환급 및 USD 400 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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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
우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5)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
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
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는 제외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목적지 도착기준

①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
지연

운임의 10% 배상

② 4시간 이상 운송지연 운임의 20% 배상

선박
(국내
여객)

1) 위탁수하물의 분실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여
객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2)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
행

단, 기상상태, 항로상태, 
안전운항관계 등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
우는 제외

- 운항취소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

- 운송도중 고의, 사고, 기타 사유
로 운송 미완수

타선박이용 목적항까지 운송 미환급(지연료 지불 별도)

회항시 전구간 운임 환급 및 전구
간 운임의 20% 배상

여행불원시 잔여구간운임환급 및 잔여
구간운임의 20% 배상

3)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항로상태, 
안전운항관계 등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
우 및 1시간이내 항로의 
경우는 제외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시(고속
선, 쾌속선)

할증운임 전액환급 할증운임 기준
고속선(15~20노트미
만): 기본운임의 15% 할
증
쾌속선(20~35노트미
만): 기본운임의 50% 할
증
쾌속선(35노트 이상) : 
기본운임의 90% 할증

4)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신체상, 재
산상 피해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객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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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여행 표 약

국내여행 표준약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심사․청구한

국내여행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03.1.29)

제1조(목적)이 약관은 00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①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

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①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

로 합니다.

  ②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

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

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

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

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①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

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

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4. 부 록

 

- 103 -

  ②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

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①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

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①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

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

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6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 104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

  ②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

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

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4. 부 록

 

- 105 -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①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

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

니다.

  ②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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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외여행 표 약   

                   국외여행 표준약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심사․청구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03.1.29)

제1조(목적)이 약관은 00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①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

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

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

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①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

로 합니다.

  ②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

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

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

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

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

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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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①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

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①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

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

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

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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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①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①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

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

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

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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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

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

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

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

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①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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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획여행 실시 지침  

□ 기획여행 실시 지침

(2001. 4. 14 제정, 시달)

1. 기획여행의 정의(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가. 정의 :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특정 여행업체에서 여행일정, 가격, 교통편, 호텔 등급 등을 미리 정하여 직접 개발 판매하는 여행

상품은 모두 기획여행에 해당됨.  따라서 정의에 규정된 내용일부를 누락시켜도, 사실상여행업체가 주

체가 되어 상품을 개발․모객하는 소위 패키지여행 등은 원칙적으로 기획여행으로 보아야 함

 나. 기획여행제도의 의의

   ○ 기획여행제도는 소비자 피해보상과 여행업의 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도입

     ☞ 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고지케 하고 기획능력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상품을 개발, 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방지와 과장․허위 광고 억제를 통한 시장질서 유지도모

 다. 기획여행상품 제외 대상

   ○ 관광이 포함되지 않는 상품(순수 어학연수, 교육연수, 배낭여행, 에어텔 및 박람회 상품 등)

   ○ 공공기관 연수프로그램, 시찰, 국제회의, 국제대회 참관상품

     ※ 다만, 동 상품들은 출발일정과 현지 여행일정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박람회, 국제회의․대회의 개최기

간 표시는 무방)

   ○ 여행객(단체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희망관광

   ○ 업체 이미지 광고상품(요금과 출발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홍보상품)

2. 기획여행실시 준수사항(동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22조)

 가.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계속 유지

 나. 기획여행상품의 광고

   ○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일자별 여행국가 또는 도시 및 주요관광지, 행사내용

   ○ 여행참가자의 1인당 총경비

   ○ 최저여행인원 및 모집마감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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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획여행업체 상품의 대리광고

   ○ 기획여행업체 상품을 대리광고하는 여행업체는 반드시 상기 “나”항의 광고사항을 준수토록 지도

   ○ 기획여행 업체명(주관업체)의 글자 크기는 대리광고 업체 명과 같거나 커야 함

3. 기획여행실시 요건위반

 가. “위 2. 가”항의 5억원 보증보험 등을 가입치 않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나. 실제 자사에서 주체적으로 상품을 기획 판매하면서도 위 “2. 나”항의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규칙개

정 이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

 다. 기획여행업체(주관업체)의 여행상품을 대리 광고하는 업체(참여업체)로서 광고내용에 참여업체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1) 보증보험의 가입

   ㅇ 관강진흥법 제9조에 觀光事業者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事故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損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被害者에게 保險金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하거나 營業保證金을 預置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ㅇ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내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ㅇ 가입 방법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

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

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

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가입금액

      -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여행업의 경우 : 5천만원 이상 

       2. 국외여행업의 경우 : 3천만원 이상 

       3. 국내여행업의 경우 : 2천만원 이상

       4.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 5억원 이상(일반, 국외여행 보증보험 등과 별도 가입) 

 
   ㅇ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ㅇ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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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에 제시한 여행 상품 가격 외에 추가경비가 있음에도 고에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기재하거나 ‘추

가경비 유무’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행  

 ■ 추가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 더라도 추가경비가 고에 제시된 여행 상품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 고상 제시한 가격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유류할증료, 쟁보험료, 진흥기 , 공항세 등 세  

    명목의 추가비용을 실제 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는 행  

 (5) 여행 상품 고 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 여행 상품 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2006. 10. 26.)

  

Ⅰ. 제정 목적 

  □ 사업자가 여행상품 가격을 광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과 위법행위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여행상품 가격

표시의 기만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Ⅱ. 위법행위 유형 및 유사 심결례

 1. 위법행위 유형 

   ⇒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여행경비를 사실과 달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표시광고

행위 해당 가능(표시광고법 제3조)

 

   ⇒ ‘추가경비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중요정보고시 동시 위반(표시광고법 제4조)

 

     *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광고상 제시한 가격외의 추가경비 유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또는 영업 보증금 예치여부 등을 광고에 명시해야 함(표시광고

법 제4조 및 중요정보고시)   

 

   ⇒ 실제로는 여행상품 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경비를 추가경비로 별도 징수함으로써 여행상품 가격을 실제보

다 저렴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표시광고행위 해당 가능

     

    <예시>

   ․광고내용:인천출국세+전쟁보험료+관광진흥기금+현지공항세+유류할증료($30)=100,000원

    ․실제금액:약 90,000원

   ⇒ 세금 등의 “광고(기재)요금”과 “실제요금”의 차액은 사실상 여행상품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인 바, 이를 

“세금 등”에 포함시켜 징수함으로써 당해 여행상품가액을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표시광고행위 해당 가능

 2. 유사 심결례

□ 마닐라 특선이라는 제목 하에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초특급 만다린오리엔탈트레이더스 사용 4일 149,000

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강제 옵션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한 14,900원으로는 피

심인이 광고에 기재한 기본적인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동 광고행위는 사실과 달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임(2003. 4. 3. 의결 제2003 - 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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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에서 제시하는 여행경비에는 어떤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

                <국외여행 표 약 상 여행요  내역>

1. 항공기,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 의 운임(보통운임기 )  2. 공항, 역, 부두와 호

텔사이 등 송용버스 요   3. 숙박요   식사요   4. 안내자경비  5. 여행  필요

한 각종세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진흥개발기   8. 일정표내 지 입

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지에서 지불하는 , 선택  비용, 선택 에 필요한 부 비용도 ‘추가경비’에 포함되나요?

 ◆ ‘추가경비 유무’는 어떠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 기획여행 업체 상품을 리하여 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Ⅲ. Q&A로 보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ㅇ 소비자는 광고에 기재된 경비로 광고에서 밝힌 내용대로의 여행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여행경비에는 소비자

가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기재된 경비, 필수선택 관광비용, 유류할

증료, 전쟁보험료 등의 필수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시켜야 함 

       * 필수 경비를 ‘추가경비’로 별도 징수함과 동시에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법

할 수 있음 

   ㅇ ‘추가경비’라 함은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경비 중 광

고 가격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임 

‘

     - 개별적인 팁, 선택 관광 비용등은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로서 

추가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당해 여행상품 구매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수선택관광’ 비용은 필수경비이므로 여행경비에 포

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 징수시 반드시 ‘추가경비 있음’으로 명시하여야 함 

   ㅇ ‘추가경비 유무’는 눈에 띄는 위치에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색으로 명시하여야 함

   ㅇ ‘추가경비 유무’를 표시하였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없다면 위법할 수 있음        

    -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는가 여부는 표시위치, 글자크기, 글자 및 바탕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

별로 판단 

      * 신문광고 하단의 어두운 바탕색 위에 0.2~0.3㎝정도의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ㅇ 추가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할 경비에서 광고상 가

격을 제외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예시>  추가경비 있음(최고 ㅇㅇ원) 

  

   ㅇ 기획여행 업체(주관업체)의 여행상품을 대리하여 광고하는 참여업체는 광고에 기획여행 업체명과 함께 자

신이 참여업체임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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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식품 허 ․과 고 련 규정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

     대상식품)

  ○ 동법시행규칙 제53조관련 별표15 (행정처분기준)

  1.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허위표시등의 금지)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식품첨가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

       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 용기․포장 및 라디오․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
       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표시 및 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

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

함.

    (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제외) 또는 체험기 등 

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
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

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Best"․ "Most"․"Special" 등

이나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음)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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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별표3 (허위 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

    1) 적용대상식품 : 특수영양식품

    2) 표시 및 광고

      ○ 표시 :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광고 :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

품설명서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

    가. 유용성

     (1)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

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2)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

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 : 유아식, 환자식 등)

     (2)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다. 섭취방법․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

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과 섭취량

  4.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기준

    (1) 허위․과대광고 관련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제53조 관련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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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가공업등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질병의 치료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2월 품목제조정지 3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2월 품목제조정지 3월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등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질병의 치료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영업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질병의 치료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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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벌칙(법 제77조제1호)

     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5. 광고사전심의

     특수영양식품 가운데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1) 심의대상 : 신문, 잡지, 제품설명서, 전단,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

   (2) 심의기구 : 한국식품공업협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 02-585-5052)

   (3) 행정처분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 부적합한 광고문안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식품 및 식

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동법시행규칙 제21조관련 별표5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 동법시행규칙 제31조관련 별표9 (행정처분기준)

  ○ 동법 제16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1. 법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

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

      (5)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별표5)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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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

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Best”․“Most”․“Special” 등의 외국어 표기와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외국어 한글표기도 이와 같다.

      (3) 소비자를 기만하가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

현하는 광고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

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

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서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마.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

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유사한 건강기능식품등에 대한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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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과대광고 처분규정

  

    (1)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업>

품목류제조정지 2월

<수입업․판매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때

<제조업>

품목제조정지 2월

<수입업․판매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때

<제조업>

품목제조정지 2월

<수입업․판매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 때

<제조업>

품목제조정지 2월

<수입업․판매업>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2) 벌칙(법 제44조)

        법 제18조제1하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4.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법 제16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함.

    (1) 심의대상

      가.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나.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2) 심의기관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2-33 세일빌딩 4F~8F

                   ☎ 02-3479-2100)



2006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 120 -

 (7) 불편신고센터운 에 한규정 

□ 관광불편신고센터운영에관한규정

제정 1995.  7. 27 문화체육부훈령 제50호

개정 1997. 12. 24 문화체육부훈령 제74호

개정 1999. 11.  3 문화관광부훈령 제47호

개정 2001.  2.  2 문화관광부훈령 제64호

개정 2003.   3.  18 문화관광부훈령 제92호

개정 2006.   4.  26 문화관광부훈령 제  호

제1조(목적) 내․외국인관광객의 관광불편사항을 파악․시정함으로써 명랑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광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요령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불편신고) ①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 및 그 종사원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 또는 신고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신고센터)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신고센터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은 여행업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근무직원은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

  ③ 신고센터는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화번호는 가급적 그 지역 전화 국번호의 0101번으로 통

일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설치일자․설치장소․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①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신고대상을 다음과 같다.

  1.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이하 “관광업소”라 한다)의 이용에 따

른 위법․부당행위

  2.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3.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4. 기타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

 ② 다음 각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주소․성명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살인 경우

  2.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할 목적의 신고사항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4. 이미 수사나 감사중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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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광관련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기타법령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사항

제5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면  담

  2. 전  화

  3. 우  편

  4. 모사전송

  5. 인터넷 등

 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엽서의 경우에는 우편요금을 수취인 부담    으로 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 ① 각 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신고된 사항의 처리․처리기간의 계산․처리결과의 통지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에 처리한다.

  1. 전화․면담 등의 신고사항중 경미한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한다.

  2. 즉시처리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불편신고사항이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광불편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공사가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모사전송

(FAX)이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타기관이나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8근무시간 이내에 번역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하며 처

리기관은 외국어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영어 또는 자국어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관)  ①신고사항의 처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관광부

   가. 관할 관광사업체에 관련된 행정조치, 정책적 건의사항 등

   나. 삭  제

   다. 삭  제

  2. 한국관광공사

   가. 감사서한 및 안내사항

   나. 전화․면담신고 사항중 신고인이 출국이전에 조치를 요하는 사항

  3.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군․구 등 행정기관 : 관할 관광사업체에 관련된 관광불편사항 

처리, 행정조치 및 정책적 건의사항 등

  4.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여행업과 관련된 불편사항

  ②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이

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제6조제3항,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기관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일반여행업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신고된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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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안내문 등의 게시) ① 공항안내소‧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업소의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

광불편신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10매이상의 신고엽서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소의 경우에는 여행안내문 및 일정표 등에 신고센터 안내문을 반드시 삽입‧인쇄하여 안내원이 그 취

지를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한국일반여행업협회회장은 위 각항의 규정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안내문 등 제작‧배포) ① 게시용 안내문은 별표1과 같다. 

 ②한국관광공사는 게시용 안내문 및 신고엽서를 일괄 제작하여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일반여행

업협회 등에 공급하고, 이를 관련업소에 배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및 한국

관광협회중앙회(지역별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시․도 및 한국  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수신처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엽서를 제작하여 관련업소에 배포할 수 있다.

 ③각 시․도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신고센터 전화번호의 변경이나 기타 추가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관광공사에 전화번호의 변경이나 게시용 안내문 및 신고엽서의 추가 공급을 요청할 수 있

다.

제11조(홍보)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내‧외국인이 신고센터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매체‧전파매체‧기타수단을 통하여 신고센터의 이용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등) ① 처리기관의 장은 처리내용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

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신고센터운영과 관련하

여 관광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에게 관련업소의 안내문, 신

고엽서 등의 게시․부착․비치상태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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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호서식 】

                                                                                                        

                                                                                             (前)

P O S T C A R D

(For the Report of Tourist Complaint

觀光苦情申告用)

Name名前(Mr, Mra, Miss) :

Nationality國籍 :

Address住所 :

To : Tourist Complaint Center

     KOREA TOURISM ORGANIZATION

     觀光苦情申告

     韓國觀光公社 관광불편신고센터

1 0 0 - 6 0 9
 

                                                                                                   (後)

여행중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이 있으면 이 엽서에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se note any difficulty

experienced and this card 

into a mailbox.

Date of Occurrence

    生    月    日

Place of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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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 1호서식】

                                                                                              (앞면)

우편엽서(우편요금은 수신인 부담입니다.)

불편신고용

(신고인)       성  명

               주  소

귀하의 관광여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보셨거나                    수신  한국관광공사

건전관광을 위하여 건의사항이                    관광불편신고센터

있으시다면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어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1879

주시기 바랍니다.                          

1 1 0 6 1 8

                                                                                                      (뒷면)

※ 발생일자, 장소, 대상(숙박업체, 여행사, 차량번호, 기사

   또는 안내양 성명)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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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신고안내
여행중 느끼신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십시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명 : 지역전화번호(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생략)

       지역명 : 제주도관광불편신고센타(예시)

서울 : (02) 735-0101

한국 공사 불편신고센타, 서울 앙우체국사서함903

(이하영문, 일문의 경우 생략 내용동일)

NOTICE IN CASE YOU HAVE COMPLAINTS OR NEED HELP DURING 

YOUR STAY IN KOREA, PLEASE GIVE US A GALL.

WE ARE PREPARED TO DO OUR BEST TO HELP YOU.

PHONE : 지역전화번호(영어지역명)

TOURIST COMPLAINT CENTER. CHEJU-DO PROVINCE(EX.)

PHONE : (02)735-0101(SEOUL)

한국 공사 불편신고센타, 서울 앙우체국사서함903

TOURIST COMPLAINT CENTER, KOREA NATL TOURISM CORP.

C.P.O. Box 903, SEOUL

    案 內 韓國旅行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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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게 시 용 액 자 사 양 서

                                ▶ ◀ 1㎝
                                 ▶ ◀  0 .5㎝

▲

28㎝

           1 . 5㎝
         ▶ ◀ 

▼

◀  21㎝  ▶            ▶ 3㎝ ◀ 
  ▶ ◀ 1 .5㎝

1 . 규 모  : 가 로  21㎝ × 세 로 28㎝

2. 재 료  : 테 - 목 재 (백 색 페 인 트 )

         전 면 - 유 리 ,   후 면 - 합 판 (유 동 식 접 착 목 재  받 침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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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불 편신 고  접 수처 리  대 장

                                                                                                        

                     (별지 2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신고인 

성  명  

신고방법, 유형 및 

신고내용
담당자 결  재 처리방법, 결과

신 고사 항  처 리결 과
                                                                                                        

                       (별지 : 3호서식)

접수일자

및  번호
신고방법 구  분 신고인 성명 및 주소 신고내용 처리내용 비 고

기    관    명

                              (전화번호)

                                                                                 200    .     .     .

수신 :

(수신처 보존기간) 

참조 :                          

발신명의:                     (인)

제목 : 관광불편신고처리 현황

                                                         (별지 : 4호 서식)

      구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내  용

전기

이월

당기

접수
계

기관이송 직접처리 처리불가 계

전기

이월

당기

접수

전기

이월

당기

접수

전기

이월

당기

접수

전기

이월

당기

접수

계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수신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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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고접수 및 조치결과 집계표                 (별지 : 5호 서식)

구

분
유 형 별

신
고
건
수

신 고 자 신 고 방 법 조 치 결 과

내

국

인

외

국

인

전

화

엽

서

서

신

면

담

녹

음

처

리

기관

이송

진

행

처리

불가

불

편

사

항

호텔 및 여관

여

행

사

일  반

해  외

국  내

쇼        핑

음   식   점

택 시 횡 포

공항 및 항공

유객알선행위

분실 및 도난

문의및협조

안 내 표 지 판

전 세 버 스 

기      타

소      계

불
편
외
사
항

감사내용

여행소감

기    타

소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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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20.     .      .

(수신처보존기간)

발신명의 :         (인)

수  신 :

참  조 :

제  목 : 관광불편신고종합분석결과

○ 신고사항 처리현황                                      (별지 : 6호 서식)

접   수   건   수 처     리     결     과

전
화

면
담

이
송

기
타

계
취
소

정
지

경
고

시
정

불
문

처리
불가

과징
금

기
타

계

건

만원

○ 신고다발업체 처리현황(당해년도 3회 이상)

업    체 신고내용 처리내용 개선사항 대   책

○ 종합평가분석결과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총    평

  - 효    과

  - 문제점(운영상, 내용의 유형별, 신고사항의 증감 등)

  - 개선대책

  - 기타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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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 불편신고센터 설치 황

설 치 기 관/단 체 전화번호 팩시번호 주       소

• 한국관광공사(관광정보서비스팀) (02)735-0101 777-0102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 서울특별시(숙박여행업팀)  (02)2171-2464 2171-246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

• 부산광역시(관광진흥과) (051)888-3515 888-350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대구광역시(관광과) (053)803-3893 803-3879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 인천광역시(관광진흥과) (032)440-4055 440-4049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 광주광역시(관광과) (062)384-9368 613-3629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 대전광역시(관광과) (042)471-0101 600-24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420

• 울산광역시(관광과) (052)229-3854 229-3849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 경기도
제1청사(관광문화산업과) (031)249-3334 249-33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제2청사(관광개발과) (031)850-2684 850-2689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1로 66

• 강원도(관광정책과) (033)249-3345 249-405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 충청북도(관광과) (043)220-3338 220-4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 충청남도(관광과) (042)220-3331 220-333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 전라북도(관광진흥과) (063)280-3331 280-333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 전라남도(관광진흥과) (061)286-5231 286-477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 경상북도(관광진흥과) (053)950-2347 950-3339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 경상남도(관광진흥과) (055)211-4856 211-4859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정책과) (064)710-3323 710-3319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 속초시(관광과) (033)639-2365 639-2384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

• 경주시(문화관광과) (054)779-6393 779-6399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800

• 아산시(문화관광과) (041)540-2822 540-2569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124

• 공주시(문화관광과) (041)853-0101 840-216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342

• 통영시(문화관광과) (055)650-5371 650-5389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57

• 부여군(문화관광과) (041)830-2255 830-223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02)752-8692 752-869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51-1 
 성우BD 1206호

<표 28> 관광불편신고센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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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자체 자체 신고 수 황
※ 2006.4.26 불편신고센터운 에 한 규정 개정으로 각 처리기 에서 처리내용을 매분기  

공사로 통보하는 조항(제 12조) 신설

구분 유형
처리내용

건수 
기관이송 직접처리 감사내용 처리불가

서울특별시

3분기 여행사 - 4 - - 4

4분기 여행사 6 13 - - 19

총 6 17 - 23

부산광역시
3분기

쇼핑 1 - - - 1

음식점 1 - - - 1

기타 3 2 - - 5

4분기 기타 2 - - - 2

총 7 2 - - 9

대구광역시 3분기
여행사 3 - - - 3

기타 1 - - - 1

4분기 여행사 3 - - - 3

총 7 - - - 7

인천광역시

3분기
숙박 - 1 - - 1

기타 4 - - - 4

4분기 버스 - 2 - - 2

총 4 3 - - 7

광주광역시 미통보

대전광역시 3-4분기 - - - - - -

울산광역시 3-4분기 - - - - - -

경기도(1청사)
3-4분기

숙박 1 - - - 1

쇼핑 2 1 - - 3

음식점 1 - - - 1

택시 1 - - - 1

안내표지판 1 - - 1 2

버스 1 - - - 1

기타 23 2 - 1 26

문의 및 협조 1 2 - - 3

기타 1 1 - - 2

총 32 6 2 40

경기도(2청사) 미통보

강원도

3분기

숙박 5 - - - 5

음식점 1 - - - 1

기타 11 - - - 11

4분기
숙박 2 - - - 2

기타 8 - - - 8

총 27 - - - 27

충청북도 미통보

충청남도

1~4분

기

숙박 1 - - - 1

음식점 2 - - - 2

택시 1 - - - 1

안내표지판 - 1 - - 1

기타 8 3 - 2 13

문의 및 협조 1 3 - - 4

기타 6 - - - 6

총 19 7 - 2 28

<표 29> 지자체 자체 신고 접수 현황                         (07. 2.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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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처리내용

건수 
기관이송 직접처리 감사내용 처리불가

전라북도
~3분기

숙박 2 - - - 2

여행사 1 - - - 1

안내표지판 1 - - - 1

기타 14 7 - - 21

4분기 기타 - 1 - - 1

총 18 8 - - 26

전라남도
4분기

숙박 - 1 - - 1

음식점 - 1 - - 1

기타 - 4 - - 4

총 - 6 - - 6

경상북도

1~3분기

음식점 - 1 - - 1

안내표지판 - 1 - - 1

기타 - 1 - - 1

4분기

쇼핑 - 1 - - 1

음식점 1 - - - 1

버스 1 - - - 1

기타 1 2 - - 3

총 3 6 - - 6

경상남도 1~4분기 - - - - - -

제주특별자

치도

1~4분기

숙박 13 4 - - 17

여행사 5 4 - - 9

쇼핑 2 15 - - 17

음식점 5 8 - - 13

택시 5 4 - - 9

공항 및 항공 3 - - 3

관광종사원 5 5 - - 10

분실 및 도난 1 - - 1

렌터카 5 9 - - 14

안내표지판 3 - - 3

전세버스 1 2 - - 3

기타 28 39 - - 67

감사내용 - - 37 - 37

총 75 91 37 - 203

경주시

3분기

숙박 - 2 - - 2

여행사 - 2 - - 2

음식점 - 3 - - 3

택시 - 4 - - 4

유객알선 - 2 - - 2

안내표지판 - 2 - - 2

기타 10 - - - 10

문의 및 협조 - 3 - - 3

4분기

숙박 - 3 - - 3

여행사 - 2 - - 2

쇼핑 - 1 - - 1

음식점 - 2 - - 2

택시 - 3 - - 3

분실/도난 1 - - - 1

기타 13 - - - 13

문의 및 협조 - 15 - - 15

총 24 44 - - 68

아산시 미통보

공주시 1~4분기 - - - - - -

통영시 미통보

부여군 미통보




